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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국가적 명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

고 있다. 그 이유는 인적자원개발이야말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인적자원 양성 및 양성된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

한 제반 체제를 총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

진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

발의 경쟁력이 미흡한 것은 교육을 비롯한 고용 등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대

한 낡은 인식 및 관행과 잘못된 법과 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

히,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의 개

발 촉진과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교원개발체제,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 관

련 법령의 검토, 투자와 재원의 우선 순위 조정 등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

되고 있다.

21세기 국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

해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

다. 특히, 인적자원의 양성·배치·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분석이 요구되며, 교원개발체제

의 새로운 구축,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요청되며, 아울러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

원의 우선 순위가 시급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각각의

과제에 대한 대안들을 구안하고 제시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전략 수

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나름대로 크게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원에서는 이연구를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 하였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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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요약 】

최근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제기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핵심 사업이 되고 있다. 즉, 인적자원

개발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

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인적자원 양성 활동 및 양성된 인

적자원의 배치·활용,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체제를 총칭하는 것

이다. 이상과 같은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양성·배치·활용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국가인적자원개

발을 위한 과제들이 몇몇 기관이나 일부 개인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는 점

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

기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관점의 지평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행정체제의 구축, 교원개발체제의 구축, 정부 부처

간 조정과 협력,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국가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의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구축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체제를 중앙정부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앙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 중앙정부 수준의 행정조직 및 부처간 관계를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체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및 지방인적자원개

발정책 추진체제를 살펴 보았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성 관

리, 교육 내용, 자원 차원에서 교원교육 평가인증기구의 설치 및 시행 강화,

교원자격검정의 강화,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의 제정, 수습기간 설정으로

‘현장적응교육’실시, 자율연수를 통한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수행 중심의

연수체제로의 개편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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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위해서는 부처

내의 공식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과 협력,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

지고 있는 NHRD 정책이 부처별로 다소 중복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처간 업무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 이후에 NHRD 정책 관련 부처들의 NHRD 관련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4개 영역, 즉, ① 직업

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②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③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④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과제로는 정부 부처 홈페이지 활성, NHRD 중요

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홍보, NHRD 관련 정보의 공유, 정부 조직의 개편

과 기능 재조정, NHRD 정책의 주기적 평가, 민간 부문의 자율성 극대화가

제시되었다.

넷째,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에서는 국가 인

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체계, 법령 검토 및 정비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

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교육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로는 교육기본법의

과제(진로교육에 대한 기본 조항 규정, 초·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문

제), 초·중등교육법의 과제(다양한 학교체제의 법제화, 교육과정에 직업기초

능력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교과서 국정, 검·인정제도의 개선,

학교 통폐합 정책의 쟁점과 과제), 고등교육법의 과제, 평생교육·훈련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기술훈련학원 관련법령의 검토와 과제, 취약계층에 대

한 종합적 대책의 법령 정비,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고용평등법제 개정,

정부부처간의 역할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우선 순

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과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투자,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기술개발과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R&D 부문 우선 투자,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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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취약계층과 낙후지역의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의 중간계층 인력에 대

한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개인과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

가 이를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정부는 대체로 직접 투자하는 방

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개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제

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들은 각

각의 소주제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주제는 독립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만큼 막중한 과

제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

가의 총 역량을 동원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선하여 인

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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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국가경쟁력 강화는 절박한 국가적 명제가 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교육에 크게 좌우된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교육경

쟁력이 얼마나 강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실

정이다.

우리의 교육체제는 그 동안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의

양적 확충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국가 수준의 인력을 개발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

하여 우리 나라는 교육을 포함하는 지식 집약형 서비스업의 경우 가장 취약

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IMD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전체 경쟁력은 세계 25위이고, 인적자

원의 경쟁력은 27위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고 국가경쟁력 분석자료로 평

가되고 있는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율이나 인터넷 사용자와 학교 인터넷 접속률, 저축률, 투자율 등은 개별 항

목에서 상위 10위안에 들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은 28위로, 성장 잠

재력은 23위로 나타났다.2)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육체제가 그다지 효율적이

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래서 흔히 GDP의 4.4%를 공교육에 투자하

고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교육에 투자하면서도 교육투자 성과는

선진국의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3).

1) 매일경제신문사, 지식수출강국 , 2001. 10.
2) 매일경제, 200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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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교육을 비롯한 고용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낡은 인식

및 관행과 잘못된 법과 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

지원체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제도 운영의 경직성과 획일성, 잦은 정책의

변경 및 교육행정가 교체, 가시적 성과 위주의 전시행정,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 구조 및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비효율적인 교육행정 조직 등 행정 지

원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의 개발 촉진과 새로운 행정체제개

편, 교원개발체제,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 관련 법령의 검토, 투자와 재원

의 우선순위 조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1960∼70년대부터 일부 경제학자들

에 의해 강조되어 왔지만(Schultz, 1961; Mincer, 1974; Becker, 1975) 21세

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

조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김영철 외, 2001).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우리 나라 지식기반산업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4.7%에서 1999년 20.5%로 증대하였고, 지식기반산

업의 성장률은 1991년 16.0%에서 1999년 21.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할 인력을 체계적

으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지식과 정보를 주축으로 하는 world-

wide ware의 확대와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표준에 의

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체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상황 적응적 기능인력 양성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적합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넷째, 지식·정

보 격차(knowledge gap, digital divide)의 심화에 따라 사회적 통합 및 결속

을 유지하기 위한 소외계층의 인력개발을 통해 자립 기반 및 생산적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섯째, 산업의 소프트화에 따

라, 인적자원개발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여섯째,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로 노동력

3) 김태기,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시스
템 재구조화 방향 , 한국교육개발원,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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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에 터해서 최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관점에 따라 개인적 성장과

만족 및 실현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 사회적 통합 및 결속을 위한 입장, 국

가 전체에 요구되는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는 입장 등으로 강조점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제기되면서 인적자원개발

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

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인적자원 양성활동 및 양성된 인적자

원의 배치·활용 동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체제를 총칭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 기초한다는 차

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나. 연구의 목적

21세기 국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의 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분석이 요구되

며, 교원개발체제의 새로운 구축,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부처간 조

정과 협력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요청되며, 아울러 국가인적자원개

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의 우선 순위가 시급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각각의 과제에 대한 대안들이 구안하고 제시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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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주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의 인프라 구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행정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의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와 교육행정체제 구축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원개발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적자

원개발의 개념 변화와 교원개발을 위한 모형과 기준, 교원개발체제의 구축방

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분석하는 준거와 대상 및 실태, 개선과제는

어떠한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이 재정비되기 위해서는 국가인

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체제와 기본원리, 그리고 검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

자의 필요성과 투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투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자 한다.

나. 연구방법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연구를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연구와 관련한 각종 문헌들을 수

집·정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사용하였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연구와 관련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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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면담을 통한 각종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연구와 관련한 현장 실무자들과의

면담 협의을 실시하였다.

넷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 연구와 관련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 등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그 밖의 연구 추진방법으로는 첫째, 연구진 역할 분담, 둘째, 연구

관련 자료 수집·정리·분석, 셋째, 연구진 협의회 개최, 넷째, 연구 관련 전

문가협의회 개최, 다섯째, 연구 관련 세미나 개최, 여섯째, 연구 내용 작성,

일곱째, 보고서 간행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구축 연구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범위는 인적자원 개발

개념 중에서도 교육부문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체제,

교원개발체제,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투자에 비

중을 두고 다루었다.

둘째,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원개발체제에서는 초·중등학교교육에 초

점을 두었으며, 노동부의 직업훈련교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에서는 국가인적자

원개발의 다양한 영역들 중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직업교육·훈

련과 일의 연계, 국가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지원, 여성의 경

제활동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에 국한하였다.

넷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에서는 학교교육

관련법을 위시하여 주요 부처별 소관 관련 국가인적자원개발 법령에 국한하

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에서는 투자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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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행정체제의 구축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의미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 인적자원의 개념

인적자원(human resource)은 유·무형의 물적 자원 등에 대칭되는 개념이

다. 과거 경제에서는 주요한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세계 2차대전 후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이 전쟁을 통한 식민지 확보 등과 같은 국토의 커다란 변

화도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에, 단순한 노동력(labor)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manpower)이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인적자원이 강조되었고,

인간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용되는 인적자원의 개념은 단순한 노동력 수준을 넘

어, 인간의 잠재 능력이 개발된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인적자

원은 국가, 사회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

술력, 정보력,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을 지칭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00).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안」에서도 인적자원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갖춘 국민, 국내 거주 외국

인 및 재외동포 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b)에서는 지식기반사

회에서의 인적자원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개

인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능력과 품성 을 지칭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개인

내에 체화된 지식·기술·기능 등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성과 부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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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키는 능력이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도덕성, 협동성, 사회 규범

등 사회적 결집과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무형적인 자본이라고 한다.4)

2)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은 최근까지 주로 단위

기관이나 조직 수준에서의 구성원들의 직무능력개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

의되어 왔다. 이런 예로, 질레이와 에그랜드(Gilley & Eggland, 1989)는 인적

자원개발을 직무, 개인 그리고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직무수행이나 개인

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내에 마련된 조직화된 학습활동 이라고 정

의했고, 페이스 등(Pace, Smith & Mills, 1991)은 인적자원개발을 개인, 단

체,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체제 개선을 위해 개

인개발 방법, 경력개발 방법, 조직개발 방법의 통합적 적용을 포괄하는 개

념 이라고 정의했다.5)

그러나 최근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제기되면서 인적자원개발

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

다. 이런 예로써,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b)는 인적자원개발을 인적 자

본과 사회적 자본의 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지식의 창출·활용·확

산을 촉진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총체적 노력 으로 정

의한다. 여기서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인적자원의 형성 및 형성된 인적자원

을 활용하는 가치창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촉진

4) 이처럼 최근에는 지식과 기술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주로 강조해 왔던 인적 자본을 보

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콜만(Coleman,

1997)은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책무·기대·구조의 신뢰성, 의사소통 채널, 규범·효과적인

제재 등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의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여기서 개인개발(individual development)은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두어 조직효과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활동이고,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은 미래의

직무 또는 발전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조직시스템과 체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과 업무수행 능

력을 개선ㆍ개발하는 것이다(Pace, Smith & Mill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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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 배분 및 활용

등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을 향상시키는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김

태기 외(2000)는 인적자원개발을 인적자원을 형성하고, 형성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가치 창출의 과정 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6)

이런 의미를 종합한다면,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

여 사회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

의 인적자원 양성 활동 및 양성된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활동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체제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적자

원개발은 관점에 따라 개인적 성장과 만족 및 실현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

사회적 통합 및 결속을 위한 입장, 국가 전체에 요구되는 성장과 발전에 초

점을 두는 입장 등으로 강조점을 달리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직으

로 격상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의 개발을 통해 사회

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

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인적자원

은 기업체의 노동력 수급, 학력, 특정한 기능의 보유 등 단기적이고 경제적

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이라는 차원에서 폭

넓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국가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기타 문화적 활동과 제

도개선을 포함한 국가·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

육인적자원부는 통상 민간부문에서의 인력개발로 이해되고 있는 인적자원개

6) 이처럼 인적자원개발을 인적자원의 형성 과 활용 이라고 할 때, 형성은 인적자원의 내용을

인적자원 내에 축적(in-flow)하는 과정이고, 활용은 축적된 내용을 생산요소로서 투자(out-

flow)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태기 외, 2000). 과거의 인적자원개발은 개별 주체들

의 입장에 따라 형성이나 활용 등 어느 한 가지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지식기반사회가 도

래하면서 형성과 활용의 통합이 보다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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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 전환하여 국가인적자

원개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

인적자원개발의 문제가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게 된 이유는 그것

이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효율

성과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인적자원개발은 정

보의 불안정성이나 자본 조달구조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인적

자원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강하게 작용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 및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

는 입장과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가 전체에 요구되는 성장과 발전

에 초점을 두는 입장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강조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이 국가학습 목표(National Learning Target)를 설

정하고, 학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를 개편한 것은 대표적인

국가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하게 호주의 경우도 학력과 자격의

호환을 위한 국가자격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하나라

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국가인적자원개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서 상대적 중요성을 지닌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고급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부터 Manpower 21 이라는 국가인적자원개

발 전략을 통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인재(Talent Capital)의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Singapor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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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인적자원개발과 인력개발정책 비교

과거 인력개발정책 구분 인적자원개발 정책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인력의 양성

목표
전 국민의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의
형성 및 활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을 이수하는 학생
및 기업체 근로자

대상
유아부터 노령인구를 포함하는 국민
전체(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력수급 위주의 양성정책을 바탕으로
정부주도 계획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방법
정부 및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시장기능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일반교육, 공공직업훈련, 민간직업훈련,
비공식적인 현직훈련(OJT)

수단
유아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원격
교육, 사이버교육, 직업훈련 등 유연화
하고 다양한 각종 교육훈련체제

주: 김태기 외(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발달

1960년대 후반 Nadler에 의해서 명명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확장되어 왔다.

1) 인적자원개발의 전통적 개념

Nadler (1970)는 당초에는 인적자원개발을 조직 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일

으키기 위해 설계되어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 이라

고 정의하였다. 그 후 Nadler(1979)는 인적자원개발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

가지 형태의 학습 활동, 즉, 훈련, 교육, 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

다. 여기서, 훈련(training)은 직무수행에서의 즉각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교육(education)은 중기적으로 개인 역량의 변화를 목표로 하며, 개

발(development)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수행 개선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의 초기의 정의는 고용자가 제공하는 훈련 및 개

발 (training and development)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업무수행 개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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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Nadler (1986)는 인적자원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

념 (Human Resource Concept)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적자원활용, 인적

자원계획 및 예측 그리고 인적자원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인적자원개

발에는 훈련, 교육,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Nadler & Nadler(1989)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확대하여 업무수행의 개선과 개인적 성장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에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조직화된 학습경

험으로 정의하였고, Gilley & Eggland (1989)는 인적자원개발을 개인, 직무 그

리고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수행과 개인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 내에 설치한 조직화된 학습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McLagan

(1989)은 인적자원개발을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훈련과 개발, 조직개발 그리고 경력개발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으로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와의 개념상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McLagan (1989)은 인적자원

개발과 다른 인적자원 기능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바퀴(human

resource wheel)의 개념도를 제시하면서, 인적자원개발은 훈련 및 개발, 조직

개발, 경력개발과 같이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적자원관리의 하위요

소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의 기능 중에서 선발 및 승진,

직무수행평가, 인적자원 계획, 조직 및 직무설계 영역은 인적자원개발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Thomson & Mabey(1994)는 인적자

원개발을 직무수행 수준을 규정하고 평가하며, 훈련 및 개발을 위한 지속적

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질 높은 인재

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을 인적자

원관리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McGoldrick & Stewart(1996)는 인

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는 각자 독자성을 가지면서 보완적 관계를 유지

할 때 상호간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개발과 인

적자원관리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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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개발 개념의 확장

Walton (1999)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인적자원개발의 이

론과 실제에서 나타난 개념 확장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은 조직의 전략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

부문과도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과 조직전략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개인을 학습과정의 수혜자로 보는 관점에서 소비자로 보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개인발달과 평생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획

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보다는 개인의 자

기주도적 학습과 경험학습 등이 강조된다.

셋째, 조직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조직구성원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을

훈련, 교육 그리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대상

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조직 실제에서 개인단위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팀 형성 활동이 강조

되고 있기, 팀 학습이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내에서 다루어질 것이 강

조되고 있다.

다섯째, 주로 개인의 훈련과 개발에 치중되어 있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Mclagan의 수월성 모형 (Models for Excellence) 연구 결과의 영향을 받아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OD)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조

직개발은 조직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 과정, 문화, 전략은 물론

이고 구성원의 신념, 태도 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련

의 조직 차원의 계획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경력개발 역시 Mclagan의 수월성 모형 연구 결과의 영향을 받아

인적자원개발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었다. 경력개발은 미래의 직무수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흥미, 가치, 능력, 활동, 배치 등을 분석·확인하

는 개인과 조직의 활동이다.

일곱째, 1990년대 초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개념이 등장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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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인적자원개발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직무실제에 전이

시킬 수 있는 학습풍토를 조성하는 데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최근에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중요성과 조직의 지

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의 개발이 강조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은 구성원

들의 암묵적 지식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홉째, 조직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수준, 국가간 수준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의 예로는 영국의

국가 직업교육 및 훈련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VET)

을 들 수 있으며,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은 국제적 표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1960∼70년대에 이미 신 고전 경제학자들에 의

해 강조되어 왔다(Schultz, 1961; Mincer, 1974; Becker, 1975). 이들은 종전까

지 생산 요소의 하나로 중시해 온 (재정적) 자본 외에, 인간 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자본의 축적은 한 나라의 노동 생산성

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오늘

날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인간자본론이 제기되던 1960∼70년대 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김영철 외, 2001).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생애능력의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 지식기반산업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4.7%에서

1999년 20.5%로 증대하였고,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은 1991년 16.0%에서

1999년 21.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분야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계획과 전략분야의 인력 양성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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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지식과 정보를 주축으로 하는 월드와이드 웨어(world-wide ware)의

확대와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표준에 의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체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및 세계

화 추세에 따라 인적자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국경을 초월하여 인적자원의 흐

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고용이 가능한

상태로 자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재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상황 적응적 기능인력 양성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적합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모든 지식이 코드화 되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라 관련 분야 인력

을 체계적인 수급 계획에 의해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넷째, 지식·정보 격차(knowledge gap, digital divide)의 심화에 따라 사

회적 통합 및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소외계층의 인력개발을 통해 자립 기반

및 생산적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육성 및 그를 통한 사회적 결속의 강화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화는 계층간·지역간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를 심화시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

서, 정보 소외계층의 인력개발을 통한 자립 기반의 조성 및 지역단위 인적자

원개발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의 균형적 발전 등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아우

르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업의 소프트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의 소프트화가 급진전되고 있

는 추세 속에서 여성인력에게 적합한 직종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체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체제의 다양화를 도

모하고 특히 여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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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노동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의 꾸준한 감소,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생애 주기(life cycle)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연

령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층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전

망됨에 따라 생애 주기의 변화와 그에 따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Ⅱ-2> 생애 주기별 인적자원개발 과제

시기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취업 중)
성인기

노인기
퇴직 후

인적
자원
개발
방법

임신
출산

영양
발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직업교육

훈련

현직교육훈련
인사관리

사회교육 노인교육

프로
그램

태아
육아
교육

급식
유치원
유아원

각급학교
대학(원)
직업훈련

직전교육훈련
현직교육훈련

교양교육
취미생활
여가생활

퇴직준비
교육

노인교육

2.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양성·배치·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여기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infrastructure)

는 인적자원개발을 하기 위한 기반이나 하부구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

프라라고 하면,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을 일컬어 왔지

만, 인적자원개발에서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물리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 등을 망라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체제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2001.3)에

서 10대 정책분야의 하나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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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을 선정하고, 이에 속하는 사업으로 ①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제 정비, ②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 유통체계 확립,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Network 구축,

④ 인적자원개발 지표 개발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

라 구축 을 국민 기초능력 함양 ,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과 함께 국가인

적자원개발의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인

적자원개발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구축 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포함되는 과제를 ① 인적자원개발 행·재정 체제

혁신, ②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개발 혁신을 통한 전문성 향상, ③ 지역 인적

자원개발 체제 구축을 통한 균형 발전을 들고 있다.

이들 과제에 포함된 세부 과제를 예시해 보면, 인적자원개발 행·재정 체

제 혁신 에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제 정비,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방식의 개선,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 조정·연계체제 구축 등이 포

함되어 있고,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개발 혁신을 통한 전문성 향상 에는 공공

인력 선발 및 인사제도의 혁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군복무자 인적자원개

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을 통한 균형

발전 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할 정립 및 재정 지원, 지역 산업발

전과 인력 양성의 연계, 지역단위 산·학·연·관 등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희수(2001)는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를 대

비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범주에 ①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기획·

조정·평가·법 제도 기반 조성, ②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조정, ③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기획·평가, ④ 국민의

기초학력 및 도덕적 성숙 등을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자본의 형성, ⑤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각종 제도의 마련, ⑥ 인적자원개

발 촉진을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범주에 ① 국가 수준에서 수립된 계획의 집행, ② 지역인적

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 ③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기

획·총괄·조정, ④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의 개발 및 수급,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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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의 기초 형성,

⑥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거점화, ⑦ 산업교육, 직업교

육훈련을 통한 산업인력의 양성·향상 및 활용, ⑧ 각종 인적자원개발 및 관

리, 인적자원개발 정보 기반 및 네트워크 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지역 인적자

원 활용의 효용도 제고, ⑨ 인적자원개발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기관의 역량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적자원정책 수요분석을 위해 수행된 전문가 의견조사(김영철

외, 2001)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통합관리체제 마련,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DB 구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제 정비 등과 같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책과제에 반응하여(전체 응답자의 53.5%),

인적자원개발에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문가 의견조사(김영철 외, 2001)에서 전문가들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인적자원 활용체제의 정비, 부처별 인적

자원정책에 대한 통합관리체제 구축, 지역별 통합 관리체제 구축, 교육인적

자원부의 방만한 총괄 조정 기능 축소 등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

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수행할 수 있는 자율권 확대도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처럼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적자원개발

을 위한 기반은 중앙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의 행정조직·구조 등의 행정체

제 구축, 정부부처 및 집단간 조정 및 협력, 인적자원 양성을 직접 담당하는

인적 기반으로서 교원 개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법제,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문제까지를 망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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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구 분 명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계획 수립 131(28.6)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통합관리체제 마련* 109(23.8)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DB 구축)* 96(21.0)
학문적 자격과 직업적 자격을 통합하는 단일 자격수준 체계 수립 47(10.3)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법제 정비* 40(8.7)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책 강구 29(6.3)
기타 6(1.3)
계 458(100)

자료: 김영철 외(2001). 국가인적자원정책 수요분석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
로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주: 한 명의 응답자가 두 가지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 수가 배가됨. 위
의 과제 중 *한 것은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임.

3.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구축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초 정부

조직법 개정(2001.1.29)을 통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정부조직법 제28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적

자원개발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

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

석비서관과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인적자원개발정

책 업무를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 등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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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

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관 등을 위

원으로 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3.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인적자원개발정책관련안건(법령안을 포

함한다)중 각 부처간의 사전조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

처간의 협의를 요하는 현안사항 또는 의장이나 주무부처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내에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로서 인적자원정책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인적자원정책국에는 정

책총괄과, 조정1과, 조정2과, 정책분석과를 두어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

조정,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산·학·연 협조체계의 활성

화, 인적자원개발 관련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

에 대한 분석·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안)을 입안하여 현재 입법화 과정을 거

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인 기본 구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법(안)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제5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원활히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제9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조 제4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앞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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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3. 의견 진술 요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 조사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이 원안처럼 확정되어 제정되면,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 부처간 협조체계,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체제 등 상당한 정도의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이 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

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방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조 제6항), 인적자원개발회의,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 제7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

산 및 기금 운용 협의·조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8조 제4항) 등

이 앞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나 이 법안에서 위임한 사항 이외에도 앞으로 정책결정

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항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

방식이다. 이는 법안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

원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교육처럼 지방교육행

정기관에 위임하여 추진할 것인지가 기본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를 중앙정부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에서는 인적

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행정조직 및 부처간 관계를

살펴보고,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간의 관계 및 지방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앙정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정

책 추진 방법이 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정

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상당한 모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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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괄·조정 방식에 관해 우선 종전과 같이 인

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정책을 소관 부처별로 입안하여 추진하고, 교

육인적자원부가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

본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종합적으로 구상하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 정책을 소관 부처별로 수립하여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도 교육

인적자원부 주도 하에 인적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방

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각 부처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감안한다면, 전자의 방식처럼 소관 부처별로

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만, 이 방식은 부처간에 유사한 정책의 중복 시행이나 상반된 정책의 시행,

또는 주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간과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필요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정 기능

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관련 부처의 독자적 정책 입안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들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인적자

원개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기능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와 같이 교육인적

자원부가 교육정책을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기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 부처

에서 분산·수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무

난하리라고 본다.

참고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

사한 결과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책을 총괄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

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부처에서 분산 수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60% 이상이 응답하였다. 이는 교육정책을 제

외한 인적자원정책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되, 부처간의 중복이나 소홀히 되는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정하고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

다는 의미이다. 그 동안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복과

낭비, 미개발 등의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되,

정책의 시행은 해당 부처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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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Ⅱ-4>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 방식

구 분 명 (%)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기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부
처에서 분산 수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기능 수행

139(60.2)

교육인적자원부가 모든 국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 수립 및 집행 46(19.9)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만 수행하고, 기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부
처에서 분산 수행

30(13.0)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환원하여 교육정책만 수행 10 (4.3)
기타 6 (2.6)

계 231(100)

자료: 김영철 외(2001). 국가인적자원정책 수요분석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

로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부처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은 실질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인적자원개발회의 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는 하지만, 운영상에서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로서, 의제 발굴·제기 단계에서 부처간 칸

막이식 정책수립 관행과 회의가 각 부처 업무에 대한 간섭 위주로 진행된다

는 인식 때문에 안건 상정 및 회의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2000년 말까지 상정된 안건 23개 중 12개 안건이 교육부 제출 안건이고,

위원의 직접 참여율이 50% 미만인 부처가 4개 부처나 됨).

그리고 심의·조정단계에서 실무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

식으로 회의를 운영함에 따라 상·하급 회의간에 동일 내용이 반복 논의되

고, 합의가 어려운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부처간에

기본방향에 관한 논리와 입장이 상이하여 정책 조율 및 갈등 조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토의 진행이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집행·평가단

계에서는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 및 평가 그리고 정책 환류 장치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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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2001.3.29)을 마련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본회의는 안건에 대한 토론 중심 진행으로 총괄·조정의 기본방향을 합의하

고(추진방향, 참여 주체, 추진방법 및 일정 등), 실무조정회의는 본회의 합의

결과의 구체화 방안을 협의하되, 그 진행 상황 또는 쟁점사항을 본 회의에

수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안건을 의제 제안 안건, 심의 안건, 보고 안

건 등으로 구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

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처리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개발정책에 관련된 부처들이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던 과거

의 관행을 감안할 때, 이러한 관행을 불식시켜 국가 차원의 통합된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입안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

의 통합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직

업훈련과 같은 인적자원의 양성에 해당하는 기능만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인적자원부의 보다 강력한 지도력 발휘가 요망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군 인력은 인적자원을 양성해서 배치·활용하는 인적

자원개발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에 군 부문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질 않

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의 핵심업무를 통일안보회의, 경제정책회의, 인적자원

개발회의로 분산 배정하다 보니 국방부를 통일안보 분야로 배정되어 인적자

원개발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요 국정

을 다루는 회의는 기능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인적자원개발회의 위원 구성에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어 군 인력까지를 포함

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4 -



나.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한 역사가 일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국

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논의와 정책개발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반면에, 지역 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나

논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의 생소함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향후 추진 방식과 정책방향 등이 결

정되지 않은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에 관해 중앙에서의 정책 결정만을 기다리는 상황인 듯 하다.

현재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여러 부서에서 관

장하는 기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 학원 관리 및

평생교육 등은 시·도 교육청에서, 대학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업훈

련은 지방노동청에서, 사회복지·문화행정 등은 지방자차단체에서 분산하여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관서간에는

거의 연계나 협력체제가 마련되어 있질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산업인력 양성 및 향상, 고용관리, 정부 부처에 의한 지역산업발전 사업 및

대학 인력 양성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관서 및 단위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단위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활용이 정부정책과 유기적 연계 없이 또는 지방 부서간의 연

계나 협력 없이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앞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청이 아직까지는 평생교육과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는 관심이 저조하고, 인적자원개발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특성화, 네

트웍이 미흡한 실정이다(교육부, 200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산

업경제국, 문화관광국, 보건복지국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관장하

고 있지만 부수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실정이다(이희수, 2001).

이런 문제점은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적자원개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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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하여 여전히 중앙정

부 주도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8) 공공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며, 중앙집권적 훈련정책이 지속되어 지역 인력수요와 훈

련직종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김태기 외, 2000).

한 교육청이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인적자

원개발정책 관련 기관의 인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이해

하고 있으면서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과 준비는 미흡하고,

지역내·지역간 인적자원개발기관의 네트워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문정오, 2001).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많은 영역이 지방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에서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추진되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 수준의 인적자

원개발정책도 함께 구상하여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 민간 부문 및 각 분야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유기적

연계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주민

의 삶의 질 향상 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재교육, 문화·

예술 등 여가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때, 이런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교육부, 2000).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안 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조 제4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앞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의견 진술 요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

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추진에 관하여 중앙정부에서 관여토록 한 것은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

이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고,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8) 그래서 유관기관간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의 직업교육훈련

협의회 나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협의회 등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이희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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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총

괄·조정되듯이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거나 종합

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방식도 결정되어야 한

다. 현재 지방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의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만, 교육정책을 제외한 기타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유관

부처의 지방사무소(예: 지방노동청 등)에서 분산하여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는 우선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청이 초·중등교육정책의 추

진 외에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련된 평생교육, 지역단위의 직업훈련, 문화·

예술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

른 방식은 교육청은 현재와 같이 초·중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는 지역의 종합행정서비스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지

역의 유관기관 등에서 수행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은 교육이

고, 그 교육은 지방교육자치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 수준에서의 인

적자원개발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청 중심으로 인적

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적으

로 지역 내에서의 유관기관간의 수평적 연계 필요성이 절실해 진다.

교육청이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기능 확대에 따른 하부조직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기초단위까지

의 지방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교육청도 인적자원개발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명칭도 교육인적자원청으로 개칭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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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자원부, 여성부 등에서 직접 관장해 온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련된 행정 권한을 지방행정기관에 대폭 이양·위임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처의 기관들이 관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의 선정과 함께

이들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특별관청과의 유기적 협력 및 연

계 강화를 위해 중앙에 설치된 인적자원개발회의 와 같은 성격의 지역인

적자원개발회의 나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 법령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직업교

육훈련협의회, 여성사회교육협의체 등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

발 정보 기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인적자원의 수급

전망, 유망 직종 및 산업체별 인력소요 전망 등에 관한 인적자원 통계와 지

역 인적자원개발 기관, 프로그램 등에 관한 기본 정보 등을 DB로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정보망을 통해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 관

련 업무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등과의 정보·시설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정책 수립 및 기관별 특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

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업무를 담당할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가 절실히 요청된다. 현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마인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담당자들을 위한 인적자원개

발에 관한 집중 연수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전문가를 양성·배

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

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은 통제와 규제를

지양하고, 기본적으로 동반자적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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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원개발체제의 구축

1. 교원개발을 위한 모형과 기준

최근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식기반사

회로 이행해 가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지난 4월에

열린 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모

든 국민의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

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국민의 능력을 효과적으

로 개발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다루어졌다. 전 생애에 걸쳐서 질 높은 인

적자원의 형성과 그 효율적인 활용이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보

장하는 결정인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인적자원형성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은 그 몫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교실 붕괴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학교교육의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원 변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질 높은 교육은 결국 교원들의 전문

성 수준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원

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을 교원개발이라고 할

때 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근자에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과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혼란도 적지

않다.

정기오(2001)는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조직구성원의 학

습을 통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의 모든 경영활동과 그 전략을 의미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할 때는

전 국민의 학습을 통해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

의 정책을 인적자원정책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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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은 인적자원개발을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 전

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활동 및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체제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태기(2000)는 인적자원을 경

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요소(input)인 지식·소양(skill)의 축적(stock)이며,

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을 형성하고, 형성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가치 창

출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현숙(2001)은 인적자원개발을 인간 자

본(human capital)과 도덕성,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양자를

모두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을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규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정의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인적

자원개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집단·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과 개

발, 조직개발 그리고 경력개발을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개인 또는 집단간의 자발적 학습과 지적 자본을 중시하는

체제와 풍토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모든 국민이 사회

에서 직업적 과업수행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Nadler의 인적자원개념인 인적자원활용과 인적자원계

획 및 예측까지가 관련되는 것으로서 주로 중·장기적 인적자원의 수요예측

과 양성계획, 직업세계의 요구와 학교 및 대학교육과의 연계, 훈련 및 자격

제도 관리, 입직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 설정, 취업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

적 차등정책 등이 포함된다.

위의 제시한 인적자원개발의 정의에서 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

특징인 인적자원의 질 고도화 , 직업세계(현장)와의 연계화 , 학습의 일상화

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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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역량 모형

교원개발은‘양성 단계에서부터 전 교직생애에 걸쳐서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학교·개인의 의도적 또는 자발적인 노

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교원개발은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의 연속

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할 개념이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제도, 기구, 프로그램 등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

되어 운영될 수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개념모형으로 Roth (1996)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준-역량 모형(standards-capacity model)은 표준, 평가, 역량형성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표준(standards)은 이 모형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교직과

교사에 대한 비전과 개념을 제시한다. 표준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며, 프로그램은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과에 대한 책무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는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의 교육내용, 교육방법, 수행. 평

가 와 관련된 표준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은 교사교육 평가인증제, 최초 자

격 검정제, 상위자격제 등과 관련을 가진다.

평가(assessment)는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평가는 표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전문가를 교육시킬 수 있는가의 프로그램 역량을 파악한

다. 동시에,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에 피드백 된다.

역량(capacity)은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능력을 말한다. 표

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제적인 역할보다는 지원적인 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역량에는

프로그램 자원, 설계, 시행,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은 역량 형성에

있어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표준-역량 모형의 세 가지 구성요

소들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면서 운영된다.

다음으로 표준-역량 모형은 교원의 전문성 발달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문성 발달단계는 직전교육, 수습교육, 현직교육으로 이어진다. 전반적인 교

- 31 -



직의 관점에서 전문성 발달 단계별로 표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발달단계가

이동하면 요구되는 능력도 전 단계보다 더 추가되고 고도화될 것이다. 발달

단계별로 표준이 상향조정되면, 평가도 당연히 그에 맞추어 따라가야 한다.

역량 역시도 발달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나. 교원개발과 관련된 세부 기준

위의 표준-역량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표준, 역량, 평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 Corrigan

& Haberman (1990)이 전문직의 주요 특성을 토대로 하여 제시한 내용을 보

완하여 교원개발의 세부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전문성 관리(Quality Control)

모든 전문직은 전문성 관리체제를 필요로 한다. 예비교사들이 자격증을 취

득하자마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도

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성 관리체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

는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직에 들어 온

교원들간에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개발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① 교원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교원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인증 표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③ 국가 수준의 교원교육 평가인증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④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⑤ 교원자격증 수여를 위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가?

⑥ 국가 수준의 교원자격증 관리를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2) 교육 내용(Know ledge Base)

전문직은 현장에서 구성원들간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체계화된 지식과 기

술을 가진다. 이 지식은 이론, 연구, 그리고 전문적 가치관과 윤리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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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된다.

교원개발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① 교원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수해야 할 표준교육과정이 제정되어 있는

가?

② 교원들의 발달단계별 표준교육과정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가?

③ 교원들의 단계별 표준교육과정이 최초자격 및 상위자격 취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④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 자원(Resources)

전문가들이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이

요구된다.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보면, 전공 및 교과교육 교수, 현장교사, 실

습학교도 매우 필요한 자원이다.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자율권도

이에 속한다.

교원개발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① 교원교육에 필요한 교수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② 교원교육에 필요한 재정, 시설, 설비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③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전문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교원양성기관과 학교현장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⑤ 교육실습에 필요한 조건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가?

2.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교원개발체제 구축방안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인적자원개발에서는 특히 인적자원

의 질 고도화, 직업세계와의 연계화, 학습의 일상화가 중시되기 때문에 교원

개발체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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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평가인증제, 자격검정제, 양성 및 연수 프로

그램 등을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묶어 운영할 때 효율적인 교원개발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가. 교원교육 평가인증기구의 설치 및 시행 강화

교사 양성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전인가와 사후관리가 허술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원교육체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당국이 무분별하게 양

성기관을 많이 인가해 준 데다가 사후관리마저 전혀 되지 않은 데 그 원인

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류심사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인가방식 때

문에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조건들이 구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실질적인 인가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교육

의 부실화는 사실상 시작 때부터 예견된 일일 수밖에 없다.

다만, 1998년도부터 40개 사범대학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69개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다. 또한, 2000년

에는 11개 교육대학과 10개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2001년

에는 33개 일반대학 교육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4년째 시행해 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

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

만으로는 교원교육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제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national accreditation system)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양성기관을 인가해 주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원교육에 관한 한 그 질 관리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자율화가 교원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

까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국·사립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일

반대학의 교육과, 교육대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교육

의 질적 격차가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의 질

적 통제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시험검정에 의해서 교원자격증이 자동적

으로 수여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필요성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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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절실해지고 있다.

평가인증 표준(accreditation standards)을 개발하여, 이것을 교원교육 개혁

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평가인증의 표준에는 교원후보생들이 학교현

장에 나가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실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교원교육 평가인증기구인 NCATE(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증 표준에

는 투입요인인 교육 여건 외에도 교원교육에서 수행(performance)에 대한 강

조, 수행평가 시행, 학교현장과의 전문적 협력관계를 통한 임상교육 강화, 공

학을 통한 수업과 평가 등의 과정요인과 산출요인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 시설, 설비 등 교원교육 내용과 직접 관련 없

는 항목만을 가지고 외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와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인증 표준은 교원자격검정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원양성기관

들이 NCATE가 제시한 평가인증 표준을 교원교육 전반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게 유도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원교육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원교

육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지는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진

정한 의미의 교원교육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NCATE와 같이 평가인증을 전담하는 기

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교원자격검정의 강화

국가 수준에서의 교사자격증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 검정업무가 대학의 장에게 위임·위탁

되어 있다. 따라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이 확정된 양성기관의 학생

에게는 특별한 검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수여되고 있다. 그러나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교원자격증을 이렇게 관리해도 좋은 것인지 반

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형식적인 보고를 받고 교원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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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국가 수준에서 교원자격증을 관리할 수 있

는 공식적인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교원자격증의 질적 수준을 사회

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통제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측

면에서 보면, 교원자격증 관리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미명 아래 자

유방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현재 335개의 교원양성기관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

서 엄청난 양적, 질적 격차를 보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관 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양성

기관의 졸업자에게 교원자격증이 자동적으로 수여되고 있는 것이다. 자격증

수여의 유일한 조건이 양성기관의 졸업자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

는 것이다.

한편, 교사자격을 수여하기 위한 무시험 검정의 유일한 기준은 대학 졸업

에 필요한 학점의 취득뿐이다. 졸업학점 취득 이외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

이론상으로 보면, 졸업에 필요한 평점 평균의 하한선에만 도달해도 교원자격

증은 수여된다. 따라서, 모든 양성기관의 졸업생들이 전원 교원자격증을 받

아 나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 하면, 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대학 교직과정 출신자에게 교직과목과 전공

과목 각각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교원의 자격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무시험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 하면, 무시험검정이 해당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데다

이의 질적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졸업과 자격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자격증 관리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전문직 치고 국가고시

에 의해서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직종이 없음을 상기한다면, 우리의 교원

자격증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고 느슨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자격증이 졸업

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상황 아래서 교직의 전문화, 교원교

육의 질 보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사 기준은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사기

준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교원자격 취득 기준이 졸업 기준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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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이수과목, 필수

및 선택과목의 범위와 이수학점 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시험 검

정에 있어 모든 과목의 성적과 전 학기의 평균 평점의 하한선을 정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을 합격자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는 대학별로 교

원자격검정 기준 을 별도로 작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졸업 =

자격취득 에서 이제는 교사자격 취득 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졸업은 되지만

교사자격증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범대학에 다니는

학생 자신이 교원자격증을 원하지 않거나 성적이 자격 취득 기준에 미달하

는 경우에도, 졸업 기준에만 도달하면 교원자격증 없이도 졸업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험검정에 의해서 자격증을 수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

로 검토해 볼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시행 절차상의 번잡함이나 복잡

성이 시험검정제의 도입을 유보시키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시험검

정에 의한 자격증 수여야말로 교원들의 전문적 권위를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직의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평가인증제가 도

입되는 경우, 자격검정제와 용이하게 연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의

전문적 권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교

원자격증을 가지고도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이다.

최근에 과원교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연수만으로 주전공과 전혀 다른 부전공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는 것도 자격증 관리의 기본취지와는 배치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엄격한 자격증 관리를 통해서 교사개발을 자연스럽게 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자극·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

국의 NBPTS(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가 교직의 전

문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전문자격증제(National Board

Certification)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높게 설정된 교원자격 표준을

수행중심의 평가를 통해 통과한 교원에게 교원전문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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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중학교 영어교사가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추방당한

사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100점 만점에 38점 밖에 되지 못하는 영어

실력으로 교원자격증을 딸 수 있었고, 그 실력으로도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

으며, 그리고 2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교사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 상징적인 사건은 정말 아무나 교원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다. 교원 양성 표준교육과정의 제정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 특히, 사범대학의 교

육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성기관에 교

원교육 전반에 관한 폭넓은 자율권을 주고 있는 셈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각 기관마다 무정형의 질 낮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을

아닐 것이다.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교직과목이 사범대학에서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어서 사범대학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공

과목의 경우에도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채 일반대학의 순수 학

문중심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

사범대학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 질적 수준을 고

도화시켜 교육의 전 과정에서 비정규 양성기관의 프로그램과는 내용과 방법

면에서 차별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범대학 이라는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사범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저절로 확립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겨우 교직과

목 몇 학점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교원 양성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결

코 안 될 것이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그 운영은 여타 기관의 그것보다

탁월하게 비교 우위를 점해서 이른바 교원교육의 차별화 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양성기관들이 따라야 할 표준교육과정을 제정되어야 하며, 이의 운영

을 통해서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표준교육과정에는 학교 현장 실제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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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준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원개발의 첫 단계

가 열리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상 평

가인증제, 자격검정제가 시행되는 경우,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은 여기서 요

구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의 제정이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교육

운영의 획일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이 교원양성의 전문성 확보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본다. 자율화를 구실로

교원양성교육이 이념도, 원칙도 없이 표류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만, 체제만 개편된다고

해서 교원의 전문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라. 수습기간 설정으로‘현장 적응교육’실시

사범대학의 경우, 교육실습이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실습은

2학점으로서 4학년 때 4주 동안 실시되는 필수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

우 교육실습은 적당히 시간만 떼우면 되는 연례행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실

습학교의 인적·물적 조건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실습생은 많고, 실습지도교

사의 업무과다 및 열의부족 등이 겹쳐 교육실습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만

들고 있다. 사범대학에서도 실습생을 내보내면 그뿐 실습학교와 어떠한 형태

의 연계·협력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교육실습이야말로 현재의 교원교

육이 얼마나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학생 수의 과다, 교육현장의 비협조, 대학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교육실습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다만 실습기간을 늘이는 것만으로 이

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크게 부족한 현장경험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 티칭 등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성기관에서의 부족한 현장경험을 보충하여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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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교원교육을 수습기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간을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사이에 존재하는‘현장적응교육’으로 개

념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수습기

간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수업실습을 보다 본격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발의 실질적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수습교사제는 교원교육을 교원양

성기관만이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마. 자율연수를 통한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연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연수체제가 확립되어야 한

다. 자율연수체제는 교사들이 자신의 희망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연수프로

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연수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연수기회, 연수시

기, 연수기관, 연수프로그램 등이 폭넓게 개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연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연수기관에서 다양한 연수프

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우선 연수기관이 많아야 하고, 동시에 이들 기관

에서 다양한 연수상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적 필요에

따라 연수상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자율연수의 채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제약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연수 또는 인터넷 연수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뿐

만 아니라, 개인연구 연수제 (inservice independent study)를 도입하여 교

사 개인이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연수의 중심이 학교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문제가

현장교사들에 의해서 직접 다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연

수의 주체는 단위학교가 되어야 하고, 수혜자인 현장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학교현장과 유리된 주어지는 연수로부터 벗어나 현장에 토대를 둔 스스로

하는 연수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

매체를 연수에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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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 지적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적 규범과 문화가 형

성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들의 전문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학교 자체가 하나의 연수공간이 되어 교원들 스스로가 연수를 할 수 있

어야 한다. 교원들 상호간에 전문적 도움을 교환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원개발이 촉진되고, 동시에 학교가 학습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수행 중심의 연수체제로의 개편

현행의 교원연수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강의 위주의 획일적인

수업방법은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가 어렵고, 개론 수준의 이론

강의는 교직경험이 풍부한 성인학습자의 능력을 개발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 우리의 교원연수체제는

성인학습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연

구과정이 교원들의 교육적 요구와는 관계없이 공급자 위주로 편성·운영되

고 있으며, 연수내용도 지나치게 이론으로 흘러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의 교직발달에 따른 특성이 살아나도록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연수과정은 철저하게 현장의 필요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교원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수행중심의 연수과정으로 개편

되어야 한다. 연수과정뿐만 아니라 연수방법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성인학습원리에 적합하게 토론식, 참여식 연수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수에 대한 공간적·시간적·방법적 고정관념을 창조적으로 파

괴하고, 새로운 개념의 연수과정과 방법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교원들의 전문

적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 41 -





Ⅳ.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

1. 문제 인식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사회는 과거 산업

사회와는 달리 지식이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자

리잡게 되는 사회로서, 물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서 더 중요해지는 사회이다. 국가간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

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양질의 인적 자

원을 양성, 확보·활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온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장관의 위상이 부총리급

으로 격상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 pment,

이하에서는 NHRD로 사용)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NHRD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학문적 검토 노력에 앞서 현실적 필요에 의한

실천이 앞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

자원개발의 추진 전략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를 설치(2000. 10. 13), 운영해 오고 있

다. 그리고 NHRD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계·협조하여 부처간

에 역할을 분담조정하고, 국가 전략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목적으로 인적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7개 부처, 즉,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

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그리고 여성부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인적

자원개발회의 (의장은 교육부총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

부는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여 NHRD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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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인적자원정책국은 NHRD를 위한 첫 사업으로 국

가인적자원 비전 2005 를 마련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NHRD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NHRD의 실천과 관련하

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어디까지가 NHRD로 보아야 할 것인지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 NHRD의 영역과 범위가 어디인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마다 연구자마다 또는 정부 부처마다 NHRD를 자의적으

로 해석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넓게 보면, 중앙의 18부, 4처, 16

청의 모든 과업이 NHRD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 부처의 과

업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인적 자원의 개발·배분·활용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의 부처 아니라 모든 민간 부문의 활동도

인적 자원의 개발·배분·활용 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활동 가운데 NHRD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A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어떤 것

이 A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NHRD와 관련하

여 일단 교육부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교육부(2000. 5)는 인적 자원을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

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NHRD 정책을 국

가의 기초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 경쟁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 즉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정

부의 계획과 행동 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정기오, 2001). 이것은 그 동안

민간 부분에서 활용되어 왔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국가·사회적인 차원

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교육인적자원부가 NHR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정부의 여

러 부처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또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의 NHRD를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자

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NHRD의 주무부서로

서 교육인적자원부도 탄생했으니, 정부 여러 부처의 다양한 NHRD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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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그 동안 간간이 노출되었던 것처럼 여러 부처의 NHRD 관

련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원활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

는다. 여전히 부처 상호간 업무가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유사 업무를 둘러

싸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NHRD 관련 유사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들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부 부처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채, 교육인적자원부만 부총리급으로 승격

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교육부총리가 의장으로서「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기적으로 주재하고는 있으나, 다른 부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어져 있지 않은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개별 부서 입장에서 보면 NHRD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서가 봉사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집단에 대한 서비스

를 더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부처는 국가 전체 차원의

NHRD에 협조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해 왔던 고유 업무에 더 충실하고자 할

것이고(이것은 때때로 부처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되기도 함), 따라서 정

부 전체로 볼 때 업무의 비효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터하여 이 논문에서는 바로 NHRD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관련 부처간 업무의 중복과 협력의 현상을 밝히고, NHRD 정책의 조

정과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인

적자원정책위원회(2001a, 2001b)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NHRD의 4개 영역,

즉, ①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②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③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④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련 부처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무의 중복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이

된 NHRD 관련 부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를 구성하고 있는 7개 부처와 위

의 4개 영역 중 뒤의 2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8

개 부처이다. 그리고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b)가 수집한 자료와 함께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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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준거와 대상

가. 분석의 준거

NHRD를 위한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서

다음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처 내의 공식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과 협력, 즉, NHRD 정책을 둘러싸고 부처 내의 관련 부서 사이의

업무협조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제1 준거).

관료조직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정부조직은 과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관료로 하여금 한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과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력과 조정의 과정을 생략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NHRD 관련 정책의 경우에도 우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NHRD 정책이 부처별로 다소 중복

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처간 업무 조정과 협력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제2 준거). 대체로 이러한

부처간 업무협조는 부처 내의 공식조직간 업무협조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부처간 장벽이 부처 내 하위조직간의 장벽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이기

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굳이 타 부처까지 문서로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의무감을 관료들이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

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이려 하고, 타 부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이해집단에 행정 서

비스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는 특정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 동안 유

아 교육과 보육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정책 갈등

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NHRD의 다른 정책의 경우에는 부처간 정책의 중복

또는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NHRD 정책이라는 범

부처적인 새로운 과제 속에서 부처 간의 조정과 연계의 부제로 인한 마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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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 이후에 NHRD 정책 관련 부처들의 NHRD

관련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제3 준거).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치적 역량이 NHRD 관련 부처들

을 실질적으로 NHRD라는 새로운 국가적 필요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이

끌어 가고 있는지 여부가 NHRD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NHRD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자체적으

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각 부처가 NHRD 정책과 상관없이 자

체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하는 원심력 과 교육인적자원부가 NHRD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키려는 구심력 사이의 역학관계

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나. 분석 대상

NHRD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관련 정부부처간 업무 연계 및 조

정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4개 영역, 즉 ①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②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③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그리고 ④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중

심으로 살펴본다. 각 영역별 하위 정책과제와 관련부처는 다음 <표Ⅳ-1>과

같다. 이러한 영역과 하위 정책과제는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나열식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연계와 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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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NHRD 정책의 영역과 관련 부처

구분 정책영역 주요 정책과제 관련 부처

1
직업교육·

훈련과 일의 연계

1.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학력-자격의
연계

2.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의 연계
3. 직업·진로 정보 유통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2
국가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1.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 전문인력양성
3. 연구개발지원과 산·학·연·관 협력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1.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2.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3. 여성전문인력 활용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4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

자원개발 및 활용

1. 미취업·비진학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2.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3. 실태 분석 결과

NHRD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관련 정부부처간 업무 연계 및 조

정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4개 영역별로 제시한다. 각 영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두세 가지의 중요 하위 정책과제에 대하여 부처내 조정과 협력(제1 준

거), 부처간 조정과 협력(제2 준거), 그리고 NHRD의 주무기관으로서의 교육

인적자원부의 조율(제3 준거)의 세 가지 준거에 따라 분석한다.

가.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하위

정책과제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학력-자격 연계, 직업·교육훈련과 산업

체간 연계, 그리고 직업·진로 정보 유통의 세 가지이다.

- 48 -



1)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학력-자격 연계

전통적으로 자격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자격 종목을 정

비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가 관장하여 왔다.

학력과 자격의 연계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 자격기본법 에 따

라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학점은행제의 틀 속

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 동안 자격과 학력을 연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자

격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사이의 협조가 미흡하여 여전히 학력과 자격이

따로 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과정, 그리고 자격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

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그리고 직업

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국가적 수준의 표준화된 성취기준(National Skill Standards)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학력-자격 연계는 제2 준거의 측면에서 문

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연계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연계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는 과제는 인력개발계획 과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의 마련이다. 그

러나, 이러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관련 부처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수요 전망의 경우,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도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와 내실화, 공고 2+1

정책,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

한 정책들은 대체로 관련 인사들과 업체의 인식과 참여가 부족할 뿐만 아니

라, 부처 내의 다른 고등학교 정책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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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 준거).

한편, 노동부도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연계를 위해 인력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신지식·기술인력의 양성 내실화,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력개발계획 수립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타 부처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으며, 근로자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은 정보통신부, 교육

인적자원부 등의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어 중복 가능성이 있다. 실업자 직업

훈련 내실화 과제는 노동부 내의 다른 훈련과정과의 연계와 조정이 요구되

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간 연계의 경우, 일부 세부 정책과제가

제1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제2 준거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력수요전망의 경우에는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니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3 준거의 측면

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직업·진로 정보 유통

직업·진로 정보 유통 영역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 운영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Edunet)

운영이다. 진로정보센터에서는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Career-net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Work-net을 통한 직업진로 정보 제공과 HRD

-net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진로 정보 유통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여러 유사 사업,

즉, 초등교육과의 학생생활지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여학생 진로지도, 직업

교육정책과의 진로정보센터 운영 등 사이에 연계와 협조가 부족하여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다. 제1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지니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Career-net과

Edunet, 그리고 노동부의 Work-net과 HRD-net 사이에 정보의 공유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네트워크간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별도로 운영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제2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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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진로 정보의 표준화를 하는 한편, 네트워크별로 특성화하도록 하고 서

로 하이퍼링크 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과 관련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하위 정책과제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과 산·학·연·관 협력의 세 가지이다.

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하여 3∼4년 주기로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연

구원(KIET)을 통하여 산업인력 전반에 대한 수급전망 작업을 해 오고 있으

며, 교육부는 대학정원정책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인력수급을 전망해 왔다.

최근 들어 부처간의 업무 중복이 문제되어 부처간의 연계·조정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각 부처의 주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

를 통한 인력수급 전망이 지속되는 한 업무의 중복은 불가피한지도 모른다.

제2 준거의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NHRD 전반을 조

율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제3 준거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

년 3월 국가 전략기술분야 전문인력양성 대책 이라는 과제를 범부처 차원에

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2)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는 각자의 관심과 시각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박사후(Post-doc) 해외연수 사업

과 함께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IT 인력 양성

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정보통신부와의 중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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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보통신부도 IT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손을 대고 있으며, e-business와 BT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

육인적자원부는 다른 전문인력 사업과 차별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유사 목적

을 지니고 있는 BK21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술진흥재단을 통하

여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은 관련 부처들 간에 연계가 부족한 가

운데 일부 중복 투자되고 있다. 제2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전문인력 양성이 NHRD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처간 역할 조율도 미흡하다고 수 있다(제3 준거).

3) 연구·개발 지원과 산·학·연·관 협력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술진흥재단을 통한 학술연구 조성사업 이외에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과 BK21 등 대학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하여 연

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들 간에 연계

성 없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제1 준거). 과학기술부는 우수연구센터 육성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과학재단을 통하여 개별 연구자에게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자금을 통하여 IT와 BT

분야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대학 기초연구 지원, 대

학 정보통신 연구센터 육성 지원, 정보통신 학술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부처가 다양한 형태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획 단

계에서의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여 일부 중복 투자가 되고 있다(제2 준거). 산

학협력사업의 경우 산업계의 참여와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

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을 위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

는 하위 정책과제로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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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 그리고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에서는 여성의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같은 부처 내의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비스(Career-net)와 연계성이 낮은 가

운데 이루어지고 있다(제1준거). 한편, 이 사업은 여성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의 유사 사업과 그 목적과 범위에 있어

서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연계와 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2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하고 있는 여성평생교육의 활성화 과제도 여성부의 여성 사회교육 정책과

중복이 우려된다.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및 중·장년 여성

실업자 단기 적응훈련은 여성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와 일부 중복되고

있으나, 양 부처 사이의 연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제2 준거).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IT 인력 양성업무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

통신인력 양성계획과 중복되고 있으나, 연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제2

준거).

요컨대,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인적자

원개발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관련 부처가 협

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

지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정책 갈등을 빚어 오고 있다. 특히, 3∼5세 유

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중복 관리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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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Ⅳ-2 참조).

<표Ⅳ-2> 부처별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 비교

구 분 유치원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시행부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대상유아연령 3∼5세
0∼16세

(0∼15세로 개정 추진 중)

0∼16세

(0∼15세로 개정 추진 중)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교육법

교육과정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없음

(제정 추진 중)

없음

(제정 추진 중)

교사자격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양성기간 4년, 2년, 대학원 1년과정 보육교사훈련원 1년

출처 : 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b),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모형 개발 .
p . 206.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 3-5세 유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양질의 유

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은 별도의 교

육과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의 질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 교사 양성의 경

우에도 2년, 4년 또는 대학원을 통하여 양성되는 유치원 교사와 1년의 단기

연수로 양성되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상이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은 여성부와 노동부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관계 부처간의 업무 협의와 조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과제는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영역은 제2 준거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심각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

교육인적자원부는 고학력 여성인력(특히, 여성 박사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채용목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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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노동부의 Work-net과 여성부의 전문인력 DB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제2 준거).

노동부는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신규 대졸 여성에 대한 취업 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 협조가 없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2 준

거).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에 어느 부처보다도 관심이 많은 여성부는 공공 부

문에 여성 참여 확대와 차별피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구제로 국민의 만족

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인데, 실제 부처간

연계나 조정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제2 준거).

라.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과 관련 있는 정부의 대표적

인 하위 정책과제에는 미취업·비진학 청소년 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이 있다.

1) 미취업·비진학 청소년 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미취업·비진학 청소년 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관련 부처의

정책들도 상호 협조와 연계가 되지 않은 채 부처의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역도 제2 준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 영역으로 판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문제를 대안학교의 활성화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1년에 6∼7만명의 중도탈락자 가운데 대안학교의 혜택을 누리는 학생은 1천

여 명에 불과하다. 정책의 상징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노동부는 고졸 및 대졸 미취업자를 통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미취업·비진학 청소년 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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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리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저소득층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비정

규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하

고 있다.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층 자녀로서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미취

업·비진학 청소년 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이라는 국가적 정책과제는 여

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이것은 부처마다 미취업·비

진학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부처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고, 부처간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제2 준

거). 이러한 경우 NHRD에 대한 총괄의 책임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

의 중복성을 관리하고, 부처별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맡아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제3 준거).

2)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장애유아 조기교육 확대, 장애학생 통합교육, 장애학생 직업교육 등

이 있다. 이 가운데 장애학생 통합교육은 부처 내의 교육자치지원국 특수교

육보건과와 학교정책실의 업무협조가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이나 각각 운영

되는 경향이 있다(제1 준거). 나머지 두 사업은 노동부, 보건복지부와의 협조

와 연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독립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2 준거).

노동부도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

복지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 투자가 되고 있다(제2 준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훈련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은 노동부 의 유사 사업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 자녀 재정지원 사

업과 그 대상이 중복이 되고 있다(제2 준거).

전반적으로 볼 때, 장애인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중복 관리되고 있어서

NHRD 정책의 비효율성을 빚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제2 준거). 이것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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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

전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NHRD 정책의 종합 조정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제3준거).

마. 종합 논의

NHRD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관련 정부부처간 업무 연계 및 조

정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된 4개 영역, 즉, ①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②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③ 여성의 인

적자원개발 및 활용, 그리고 ④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제 2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이다. 즉 정책 목표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정책과제의 경우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부처간의 의견 조율 없이 독립

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해서 부처마다 다른 정보와 자료를 발표하여 정책의 공신력이 떨

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몇 가지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부처 내 하위조직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1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책과제가 일부 발

견되었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실업계 고교 특성화와 내실화, 공

고 2+1 정책,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 등의 정책과제가 부처 내의 다른

고등학교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직업·진로 정보 유통 사업도 관련 부

서의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 여성의 진로·

직업교육의 내실화 사업, 그리고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경우도 관련 부서 간

의 업무협조가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NHRD 정책의 종합과 조정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하면

좋을 정책과제도 발견되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NHRD의 종합적인 방향제시와 조율에 있어서

아직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준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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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중·장기 인

력 수급 전망, 미취업·비진학 청소년 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그리고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등).

여기에서 제1 준거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NHRD 정책과 직접 관련

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 내의 하위조직간의 의사소통 부족 내지 부재의

문제는 NHRD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이전에도 종종 문제시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NHRD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정부 부처에서도 발견

되는 관료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NHRD와 관련해서 볼 때 제2 준거와 제3 준거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NHRD를 아무리 외쳐도 관련 부처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 NHRD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 특히, 인적자원정책국의 업무로 축소될 가능성 마저 있다.

그렇게 되면 NHRD라는 거창한 과제는 국가의 장래를 약속하는 힘있는 언

어가 아니라 한때 정치적인 유행을 반영하는 정치적 구호로서 상징적 기능

(Edelman, 1964, 1988)을 하는 데 그치고 말지도 모른다.

NHRD 관련 정부 부처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외부적인 충격이 가

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NHRD를 별도의 배너나 아이콘으로 표시하

고 있는 부처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조차도 NHRD를 별

도로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적어도 홈페이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NHRD

의 주무기관으로 관련 부처와 정책을 총괄한다는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고작 초기화면의 주요 정책 속의 여러 정책들 가운데 하나로서 인

적자원개발 을 취급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각 부처가 NHRD 정책과 상

관없이 자체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하는 원심력 이 교육인적자원부가

NHRD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키려는 구심력 보다 크

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홈페이지만으로 볼 때, NHRD를 가

장 중요한 것으로 표방하고 있는 곳은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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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이었다. 한시적 기구인 이 위원회가 사라지면 우리 나라의 NHRD도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인가?

4.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과제

NHRD 관련 정부 정책의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부처 내 하위 조직

간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와 조정을 강화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NH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

하여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한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 사회

를 맞이하여 주요 국가들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상태의 NHRD

정책과 전략으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 정부 부처 홈페이지 활성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NHRD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

루는 아이콘을 신설하고,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NHRD 관련

정책과 업무가 여기에서 링크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NHRD 관련 정

부 부처, 공공 기관, 민간부문의 관련 업무와 링크시킨다.

한편, NHRD 관련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NHRD와 관련되

어 있는 정책과 업무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교육인적자

원부의 NHRD 쪽으로 링크가 되도록 한다. 현재는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들

이 NHRD의 관점에서 조망되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나. N HRD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홍보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를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NHRD 지식정보

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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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일이다. 지금은 정부 부처들마저도 NHRD와

상관없이 각자 고유의 업무에 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

든 정부 부처의 정책과 사업이 NHRD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도 문제지만,

NHRD라는 연결 고리 없이 각 부처의 사업과 장관의 홍보에만 신경을 곤두

세우고, 부처의 정책 대상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민감한 것도 문제이다. 정부

의 여러 부처가 추진해 왔던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사실은 NHRD의 틀 속

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NHRD가 교육인적자원

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의 문제,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다. N HRD 관련 정보의 공유

NHRD와 관련된 여러 부처의 유사한 목표를 지닌 정책들의 경우에 가능

한 한 동일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예

컨대 HRD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부처가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구체

적으로 국가 전락분야 인력 수요공급, 여성 인력의 양성과 활용, 장애인 관

련 정보, 미취업·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보 등을 관련 부처들이 공유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부처간 NHRD 관련 정보와 자료의 공유는 중복

관리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성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정부 자료에 대한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정부 조직의 개편과 기능 재조정

부처간 일부 중복된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관련 부처의 하위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국가적

인 차원에서의 NHRD의 효율적인 추진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이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교육고용부로 발전시킨 것을 참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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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회 의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부처의 NHRD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마. N HRD 정책의 주기적 평가

NHRD와 관련하여 부처 내 하위조직간(제1 준거) 및 정부부처간(제2 준거)

협조가 미흡하고 연계체제가 견고하지 못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인 비전과 방향 제시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문

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NHRD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주기적 평가가 절실

히 요구된다. 평가 전담기관으로 인적자원개발회 산하에 인적자원개발정

책 평가위원회(가칭) 를 상설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교육인

적자원정책위원회, 2001a, 2001b).

바. 민간 부문의 자율성 극대화

인적자원개발을 국가 주도로 하게 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NHRD는 자칫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집중화 되어 민간 부문의 자율성

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NHRD를 강조하고 있는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의

사례가 시사하듯이, NHRD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

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며, 정책 집행은 민간부문 주도로 역할 분담하는 체제

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b). 김태기(2001, 25)

도 NHRD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인적자원개발에 개

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를 강

화하는 데 치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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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정부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의 총 역량을

동원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국가 차원

에서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도를 도입하였고, 교육부를 교

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장관이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정보 등 인력

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총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부처간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라고 함)의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안 제2조

에서 인적자원 , 인적자원개발 등에 대한 용어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인적

자원개발촉진특별법안 에서 개념을 정의한 것을 보면, 인적자원 이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갖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말한다. 인적자

원개발 이라 함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 배분 및 활용 등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을 총칭

한다. 법령 소관부처를 보면,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관계법령과 인적자원개

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 정부직제상 225개의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가 있고, 이에 관한 법

령의 소관이 26개 부·처·청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주요 관련 부처로서 단

위업무수가 10개 이상인 부처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

부,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이다.9) 따라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인

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을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

9) 김태기 외, NHRD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팀,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젼과 추진 전략 ,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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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그리고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 등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과 관련된 부처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 제3조). 이와

같이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검토는 범정부 차원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이들 법령의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 연구 목적인 소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첫째, 국가인적자

원개발 관련 법령의 범위와 이들 법령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가 이다.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교육 관계법과 인적자원 관련법을 모두

추출하여 이들 법령의 규율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상하위 법령을

구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준거가 될 수 있는 기본원리가 무엇인가이다. 당

연히 헌법의 정신과 기본적 규정, 그리고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본질과 이

념을 기초로 하여 법령 검토의 준거나 원리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령의 흠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제·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은 무

엇인가. 현행 법령에서 모순되거나, 법령간 상호 대립-상충하는 내용을 어떻

게 조정할 것인가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목적을 소론에서 충실히 수행하기에 시간과 능력의

부족을 어쩔 수 없으므로 세 번째 연구문제인 영역별 법령 제·개정의 과제

에서는 학교교육 관련법과 그 외 몇 가지 영역만 다룰 수밖에 없었으며, 나

머지 많은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1.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체계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의 체계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정점으

로 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준헌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기본법 아래 각 영

역의 관련 법령이 있다. 이들 법령을 내용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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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관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부처간의 관계 및 중복 사항의 연계나 조정

의 대상이 될 법령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부처별 소관법령으로 분류

하기로 한다. 분류결과 적용 대상과 법령 내용 및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법

령이 소관부처를 달리하게 되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교육비의 중복

투자, 부처간의 경쟁 및 대립·상충, 국민의 혼란 초래 등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 교육기본에 관한 법령

1) 헌법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과 간접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에 대한 최고 규

범을 규정한 최고법임, 전문, 법 앞에 평등(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

문성, 중립성, 교육제도법정주의,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농업·어업의 보호·육성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제123조),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제

127조) 등

2) 교육기본법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등 모든 교육에 대한 기

본적인 규정을 한 기본법으로서 모든 부처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령의 기본법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헌법 다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조직법

정부 각 부처의 직제와 소관 업무 규정에서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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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교육 관련 법령(교육부 소관)

1)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마) 영재교육진흥법

바) 국립학교설치령

사) 서울대학교설치령

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차)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카)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 과학·기술·직업교육

가) 산업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나) 과학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3) 평생(사회)·유아·특수·체육교육 관련법

가)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다)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바) 유아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사) 특수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아)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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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차)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4) 교원에 관한 법률

가) 국가공무원법

나)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

다) 교육공무원법

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마) 교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관한 법률

바) 지방공무원법

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다. 노동·자격·고용 관련 교육인적자원개발 법령(노동부 소관)

1) 직업교육훈련 관련법령

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라) 기능대학법 및 동법 시행령

마) 기능장려법 및 동법시행령

2) 자격 관련법령

가)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시행령

나) 자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3) 고용 관련법령

가) 고용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나) 직업안정법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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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라)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규칙

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바)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동법시행규칙

사) 고용보험법

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라. 과학기술 관련 교육인적자원개발 법령(과학기술부 소관)

1) 기초과학기술의 연구지원 및 진흥 사무 관련법령

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나) 과학기술진흥법

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라)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마)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2)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법령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법시행령

나)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다)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바) 기술사법

마. 정보통신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정보통신부 소관)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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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마)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바. 산업자원·기술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산업자원부 소관)

1) 기술혁신체계 구축 및 기술인력 양성 관련법령

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나) 산업표준화법

다) 계량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라)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사) 전력기술관리법

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자)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차) 품질경영촉진법

2) 산업기술기반 조성 관련법령

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나)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다) 산업발전법

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사. 문화관광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문화관광부 소관)

1) 문화·도서관 관련 법령

가)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나)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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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2) 청소년지도 관련 법령

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나)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아. 여성인력 자원개발 법령(여성부 소관)

1) 여성인력의 양성·활용 관련법령

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나)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다) 여성특별위원회규정

2) 남녀 차별적 인력 운영 제도 정비 관련 법령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자. 해양수산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해양부 소관)

1)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관련 연구인력의 양성·활용 관련 법령

가) 해양개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나) 해양과학조사법

다) 해양오염방지법

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2) 관련 기능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및 자격 관련 법령

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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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시행규칙

다) 선박직원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라) 도선법 및 동법시행령

마) 항만운송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바) 선원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사)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차. 농업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농림부 소관)

1) 농업기술개발 및 농업인력 확충을 위한 농업교육 관련 법령

가)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나) 농촌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다)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라) 환경농업육성법

마) 농업정책심의회규정

2) 농업계 학교교육 지원 관련 법령

가)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나)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카. 통일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통일부 소관)

1)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관련 법령

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나)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다)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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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 관련 법령

가)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나)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타. 법무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법무부 소관)

1) 수형자의 교육·훈련 관련 법령

가)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

나) 사회보호법

다) 소년원법 및 동법시행령

라) 수형자등교육규칙

2) 법무연수원 관련 법령

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파. 보건복지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의료기술인력의 지원·육성

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다) 보건환경연구원법

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마)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바) 기타 의료계 종사직과 관련된 법령

2) 국민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의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관련 법령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나)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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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라) 모자복지법

마) 노인복지법

하. 환경 관련 인적자원개발 법령(환경부 소관)

1) 환경기술의 연구 및 개발지원 관련 법령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나) 환경관리공단법

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

2) 환경교육 관련법령

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이상의 각 부처별 소관 국가인적자원개발관련 법령의 체계는 다음 [그림

Ⅴ-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문제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법령이 미비한 점과 학교와 산업계의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로 중복되는 법령을 독자적으로 소관·운영하는

비효율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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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교육기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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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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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교
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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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생
교
육
법

4
교
원
관
련
법

5
직
업
교
육
훈
련
법

6
자
격
관
련
법

7
고
용
관
련
법

8
과
학
기
술
진
흥
법

9
과
학
기
술
인
력
양
성
법

10
정
보
화
/
정
보
통
신
법

11
국
가
표
준
법

12
산
업
기
술
기
반
조
성
법

13
문
화
재
도
서
관
박
물
관
법

14
청
소
년
기
본
법

15
여
성
인
력
활
용
법

16
남
녀
차
별
금
지
법

17
해
양
개
발
기
본
법

18
해
양
전
문
인
력
육
성
법

19
농
업
농
촌
기
본
법

20
북
한
이
탈
주
민
보
호
정
착
법

21
통
일
교
육
지
원
법

22
수
형
자
교
육
훈
련
법

23
보
건
의
료
기
술
인
력
법

2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25
영
유
아
보
육
/
장
애
인
복
지
법

26
환
경
기
술
개
발
지
원
법

[그림Ⅴ-1] 교육 및 인적 자원개발 관련 법령체계

* 소관부처는 2-4: 교육부, 5-7: 노동부, 8-9: 과학기술부, 10-12:산업자원부, 13-14 문화관광부,

15-16: 여성부,17-18: 해양부, 19: 농림부, 20-21 통일부, 22: 법무부, 23-25: 보건복지부, 26: 환

경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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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검토 및 정비의 기본 원리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의 과제들은 입법과정을 거처서 법령으로

제정된 후 집행되는 것이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원리이며, 헌법이 이를 규

정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이나 개정의 방안을 모색할 때, 그리고

새로운 정책안을 법률로 제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준거는 법의

타당성, 실효성, 안정성 그리고 체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그 규범의미의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법의 효력

(Geltung des Rechts)은 긍정되며, 따라서 법의 당위적 규범적 측면인 타당성

(Gultigkeit des Rechts)과 법의 사실적 측면인 실효성(Wirksamkeit des Rechts)

을 갖게된다. 그런데 법은 아무리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

성을 결여하게 되면 그 법은 효력이 없어 그 존재 가치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전환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교육 관계법과 인적자원개발 관

련 법령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국민의 법의식에 혼돈을 초래하지 않기 위

해서는 법의 안정성 또한 당연한 준거가 되어야 하며 법률과 법률, 그리고

상·하위 법령간의 관련을 조화롭게 하는 법의 체계성, 또한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의

내용인 법령으로서 적합한 강요성과 조성적 성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도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 인적자원 관계 법령에 있어서는 강요성이라기 보다

지원·조성적 성격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타당성, 실효성, 안정성, 체계성 및 강요성 내지 조성적 측

면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법은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민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갖추어야하며, 이

러한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이 또한 교육법제 정비의 준거가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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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탕성

교육법제가 규범적 측면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의 이념과 교육조

항의 정신에 적합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로 헌법

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학교교육의 자율성 등과 함께 교육의 책

무성으로서의 공공성, 논리성의 확보, 교육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은 교육에 대한 직접 조항으로 제31조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 무상교육, 교육이 자주성·전문성·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평생교육 진흥, 교육제도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헌법전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책임과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제7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제10조), 법

앞의 평등(제11조), 신체의 자유(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직업선택

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밀(재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1조), 재산권 보장(제23조), 선거

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청원권(제26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의 권리(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

조), 환경권(제35조), 기본권 제한(제37조) 등의 규정은 교육에 관한 제 법령

의 원칙이 되는 조항들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에서 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타당성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정의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적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인간의 인

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 , 각자에게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법의 이념이며, 법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평균적(산술적·교환적) 정의와,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일

반적(법률적) 정의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평등으로 파악되

고 있는데, 평균적 정의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하는 가치로서 절대적

평등으로, 배분적 정의는 다수인의 취급에 있어서 비례적 평등, 즉, 소유와

능력이나 공적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대적 평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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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 정의는 사회에서 개인 권리의 상호존중과

개인의 단체에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의의

개념에는 이러한 평등에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며, 정의는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는 일반

적 성격을 지니지만, 구체적 개별적 성격에 알맞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개별적 정의가 형평이다. 정의의 이념이 가지는

보편성의 요구와 형평 이념이 가지는 개별성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가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정의의 문제는 국민의 교육기회 접근, 교육의 조건과 내용 방

법, 그리고 교육의 결과에 있어서 실현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구체

적으로는 학교선택권 및 통학권(의무교육에서 적정하게 배치된 학교에 다닐

권리), 교육내용 결정·선택권, 교육조건 보장요구권, 신체의 자유·학문의

자유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문제, 법 앞의 평등 등의 기본권 존중, 사회적

신체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약자성에 대한 차별의 제거와 보상, 교육제도 법

정주의 등에 관련되고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법적 문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외에 각 기본권 주

체들간에 각각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기본권

충돌이 주로 문제가 된다.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으로 법익형량의 원칙, 형

평성의 원칙 등이 있다. 그리고 법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입법의 지도

원리인 평등의 원칙(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그 특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침해금지의 원칙으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교육법의 법적 쟁

점을 논하는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공교육의 관계구조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 등의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즉, 교육권 이념이 타당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로, 교육의 수혜자로서의 개인이나 개별 학교의 권리보호와 함께 국가

가 배분하는 일반적, 전체적 이익, 즉, 공공복리간에 조화가 고려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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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효성

법이 아무리 규범 의미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결

여하게 되면 그 법은 효력이 없어 존재가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입법에서 소관사항의 원리, 특별법 우선의 원리, 후법 우선의 원리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의 강요성과 조

성적 측면의 형식을 분명히 갖추어야 한다. 특수법으로서의 교육법제는 그

성격상 조성적 측면이 강하나 교육 관계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성립·변경

시키는 강요성도 있다. 다분히 선언적이거나 훈시적인 법률규정은 그 실효성

이 문제가 되어 死文化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령은 강요성과 조성 법규의

성격, 형식, 기능을 분명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 안정성

실정법은 그 시대에 따라 원활하고 유연하게 적용·해석될 수 있는 탄력

적인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법질서의 목적과 진보의 동향과의 균형을 이룩

해야 한다. 따라서, 법령의 정비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국민의 법의

식과 신뢰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입법 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체계성

실정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실질내용에 있어서 개개 법률 및 규정상

호간에 종횡으로 연결되어 한 개의 유기적 종합체를 형성하므로 논리적으로

통일 정비된 체계를 이루어야한다. 구체적으로 상·하위 법률의 체계성, 법

률간 내용의 상호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령내용의 중복성이나 법의

흠결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교육법 제정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준거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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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 교육체제 정비 준거

준 거 내 용

1. 타당성

1-1 헌법정신의 구현

1-1-1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1-1-2 교육의 자주성

1-1-3 교육의 전문성

1-1-4 교육의 중립성

1-1-5 교육의 의무무상성

1-2 교육의 민주화

1-2-1 관계당사자의 교육권 보장

1-2-2 학교교육의 자율성

1-2-3 교육의 분권화-지방교육의 자치

1-3 교육의 효율화

1-4 교육의 책무성

1-4-1 교육의 공공성

1-4-2 교육의 논리성

1-4-3 개인과 사회 전체 이익의 조화

2. 실효성

2-1 소관사항의 원리

2-2 특별법 우선의 원리

2-3 후법 우선의 원리

2-4 강요성과 조성적 측면의 고려

3. 안정성
3-1 법질서의 목적과 진보의 동향과의 조화

3-2 국민의 법의식, 신뢰의 존중

4. 체계성

4-1 상·하위 법률간의 체계성

4-2 법령 내용의 상호관계성

4-3 법령 내용의 중복배제

4-4 법령의 흠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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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가. 교육기본법의 과제

1)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조항 규정

교육기본법에는 특수교육, 영재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은 있는데,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교육과 같이 진료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

본조항을 규정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2) 초·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문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면서 종교교육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입학제도에서,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에서도 특정한 종교교육은 원하는

학생에게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는 참여가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교육시간에 대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거나 자유시간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종교교육금지 규정과 아울러 학생을 배정 받는 사

립학교에서도 특정한 종교교육을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고, 종교교육을 실시

할 경우 비종교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을 마련할 것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나. 초·중등교육법의 과제

1) 다양한 학교체제의 법제화

미진학자, 중도탈락자, 학업부적응자 등을 위해서 탈규제학교, 대안학교,

협약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사이버고등학교의 설치, 운영과 가정의무교육제도

의 도입 등을 위한 법령이 제·개정되어야 하며,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 80 -



보장할 수 있는 학교제도로서 자립형 사립학교가 법제화되어야 하며, 특성화

학교의 설치·육성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령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에 직업기초능력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초·중등학교교육과정에 직업기초능력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을 마련하여 직업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10)

3) 교과서 국정, 검·인정제도의 개선

교과서의 국정, 검인정 제도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과, 헌법 제21조 제2항의 출판의 자유,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 헌

법재판소는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위헌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지만

그 판결내용에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에서 국정, 검·인정 등의 제도가 바

람직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판시하고 있다.11) 그리고 소수이긴 하나 반대

의견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교육법 제

157조 등에는 교육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속하는 교과서의 저작, 출판, 선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동조 제2항에서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격결

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입법

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법 제157조(현 초·

중등교육법 제29조)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포괄

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및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를 내용으

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시로 교육과정이 다양하

게 될 것이므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현행 법 제도는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10) 서우석, 초·중등학교에서의 직업기초능력 개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4차

KRIVET HRD 정책포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기능 활성화, P . 31.)
11) 헌법재판소, 89헌마88, 199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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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본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학교급별에 다른 인성교육 실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시, 필수교과 축

소 및 선택과 확대 등의 방안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학교교육

법과 교육과정에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

하도록 함.

교과서의 선택을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하도록 한다는 근거규정을 둔다.

교과서의 집필과 발행에 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개괄적 지침만 제시하

고, 교육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이 자유경쟁의 원칙을 통해 교

과서 집필과 제작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 규정.

국정제 위주의 교과서제도를 검, 인정제 위주의 교과서제도로 개정

현실적으로 민간출판사가 출판하기에는 그 시장성이 영세하다든지 그

내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지양하고 교과서발행의 자유

를 보장함.

교과서 검·인정위원회 운영방법의 개선 : 교과서 검 인정위원회의 운영

을 교사 및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4) 학교 통·폐합 정책의 쟁점과 과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기본발전정책에 따라 귀농한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다시 무직상태의 도시로 회귀하여 농촌을 다시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적 효율성보다 산업형태의 변화로 농촌 인구가 증

가할 때 폐교 매매한 학교를 정부가 다시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취학 보장을 요구하는 부모의

헌법적 권리와 지역별로 공평하게 학교를 설립해야 할 정부의 학교설치의무,

소규모 학교의 평가 기준에서 학생 수만 고려하는 단순한 행정편의적 기준

에서 학생의 피해, 지역주민과 사회에 대한 학교의 역할, 학교교육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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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 교육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등교육법의 과제

1) 대학 자치와 교수회의 설치 및 의사결정기구의 재조직 : 대학의 최고의

사결정기구에 대하여 종전에는 대학평의회와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로 규

정해 왔다. 고등교육법과 정부의 대학정책이 대학자율화를 위해 상당한 진전

을 보이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법

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과거 1953년의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총장, 학장, 교수 등의 임면에 있어 교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교수회

는 단과대학별로 구성하되, 총장 추천에 있어서는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동법 제8조) 이 제도가 5.16 이후 페지된 이후로 교수회는 법

적기구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공·사립대학에 학부단위의

교수회를 필수기관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의 총장 및 교수

의 임용에 일정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12)

교수회를 사안에 따라 심의 또는 의결기관으로 하되, 그 결정권의 범위는

학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대하여 최저 조건만 법률에 규정하고, 다른 것

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인사 및 관계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운영자문회의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헌법적 범위 내에서 학문 추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학 운영에 있어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학생선발권의 완전한 자율권이 가능하도록 지원, 학생선발 시기, 전형

및 방법, 정원 등이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12) 대학의 자치와 구성원의 교육권(일본의 사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4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 자료, 1989, pp .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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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간 교수인원, 교육정보,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의 교류 확대 등 자율

적 경쟁을 위한 대학 정보의 완전 공개, 재정·교육프로그램 등의 완전 공개

가 이루어지고, 대학 평가에 근거한 지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라. 평생교육·훈련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및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훈련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평생 교육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진로·고용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강화 및 재정비를 위해 평생교육훈련 지표의 확대·개발하고, 진로·고용정

보망 및 서비스 연계체제를 수립한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간 연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

해서 공공과 민간부문 교육훈령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직업교육기관 및 직

업훈련기관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훈령기관과 산업체간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평생교육훈련의 현장성 및 통용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령 기준을 개

발하기 위해 직업교육과정의 훈련 기준, 자격검정 기준의 개발·연계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군 복무기간을 통해서 사회의 여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과 학점, 학위, 자격제도 등을 연계하여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시간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평생교육법, 고

등교육법 중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군인의 평생교육을 지원·촉진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직업능력 강화 및 통용성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훈련 평가인정제도

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

계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과 독학학위에 관한 법률

의 통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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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훈련 학원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현재 기술계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데 기술계 학원이 직업훈련기관으로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규제 대상이 되

고 있는 입시학원과는 구별하여 '기술계학원에 관한 촉진법' 제정을 하든

지13) 평생교육법에 하나의 평생교육시설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명

칭사용이나 수강료 책정 등에서 실질적으로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의해 운

영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법령 정비

장애인, 비진학 청소년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 취약계층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 복

지에서부터 교육, 훈련, 고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에서의 평등은 차별의 금지

차원을 넘어 차별의 제거 차원인 적극적 조치로 발전되어가야 한다. 이를 위

한 법령정비 내용으로 장애아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교육 지원체제 확

립, 지원을 통한 통합교육체제 정착,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의 재택교육 및

순회교육 제도 정착, 정신지체, 뇌성마비, 자폐아 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직

업적응 훈련제도 실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직업교육 강화 교육과정 편성

등을 위해 학교교육 관련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고용평등법제 개정방안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만을 차별 대상으로 하는 편면성을 지니고 있

13) 장석민, '사설교육훈련기관의 인적자원개발령'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9차 KRIVET HRD

정책포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P.81. 송병국, 위 논문에 대한 토론, p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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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조치를 통해 남녀근로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남성에 대한 차별도 규제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성 차별만을 금지하

는 편면성은 남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차별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규

정과 시행 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서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금지, 생리휴가(동법 제64조,

제69조, 제71조) 등은 여성과보호조항으로서 승진,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 사

유가 되어 고용기피 요인이 되고 여성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 법령의 개정이 요청된다.

아. 정부부처간의 역할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

정부부처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정

비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4)

1) 직업 교육과 훈련의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자격기

본법 개정

실업계 고교, 전문대, 대학, 학원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 정책은 교육부가,

공·사립직업훈련원, 기능대학 및 기술자격제도 정책 중심 인력 양성정책은

노동부가 관장함으로써 ① 학교교육과정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지 않아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별도의 고정 이수하는 사회적 비용

발생, ② 기술계 학원은 교육부가, 인정직업훈련원은 노동부가 관리·운영함

으로써 민간의 직업교육훈련 사업 참여에 혼선 초래, ③ 교육부의 전문대학

과 노동부의 기능대학이 동일한 전문학위 수준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양 부처 분리·운영으로 혼선 초래, ④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자격기본법

운영에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직업능력인증제, 민간자격공인제도,

14) 교육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 현황. 2000.11. pp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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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교육과 훈련 정책의 통합조정

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2) 기초과학·기술연구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BK 21사업, 우수 이공계 연구소 지원사업, 과학고등학교의 영재교육 등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SRC, ERC, RRC 등을 통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 경

쟁력 향상 지원, 과학 기술원과 과학 영재교육센터를 통한 과학교육은 과학

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대학의 기초연구, 연구 기반 조성, 연구

인력 양성에, 과기부는 국가적 특정 프로젝트, 응용연구 등 산업체 관련 연

구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등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조정이 필

요.

3)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대학을 포함한 학교 도서관 업무 관장은 교육부가 도서관 정책과 국립 중

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양·질

의 문화서비스 및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 및 문

화 계승·발전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

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4)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교육부와 문화부의 기능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

청소년의 대부분인 학생의 교육·생활지도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청소년

단체 육성, 단체 육성, 청소년 수련기관 지도 등 청소년 관련 정책은 문화부

가 총괄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므로 이들 양자를 분리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비행청소

년문제, 원조교제 등 사회문제를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 학생들의 교육·생활지도 정책과 청소년 정책간 협력·조정을 위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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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산업기술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교육부와 산업자원부의 기능

조정

우수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지역별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은 교육부의

소관이고, 지식기반사회의 기술혁신체제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

업기술 기반 조성, 기술인력 양성,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등은 산자부의 소

관으로 되어 있는데,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정책을 국가 입

장에서 효율성·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정책간의 체계적 조정

이 필요하다.

6) 정보통신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

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총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서도 지역산업과 연계, 21세기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BK21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정통부도 정보통신인력 양성을 위하여 주로 대학

등 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간 정보통신분야 인

적자원육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조정이 필요하다.

7) 유아교육과 보육업무에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조정

법령 정비

교육부는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만 5세)유아교육을 담당하고, 보건복

지부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만 3세∼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기능이 중첩되어 체계적, 효율적인 유아교육정책 수립이 어

렵고 유아교육기능의 이원화로 교사양성, 교재·교구개발 등을 각각 추진함

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 비효율과 중복을 초래하고 있다. 취학 전 아

동에게 양질의 교육·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 부처 업무의 협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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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법령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8) 산업기술 발전 및 우수 산업연구인력 양성업무에 대한 과학기술

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업무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

현재 과기부는 특정연구개발 사업, 과학기술 인력 양성, 산학연협동연구

촉진 및 기술교류 활성화 등을 담당하고, 산자부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산

업인력·정보 등 기술 하부구조 확충, 정보화 등 산업기반 시설 구축 지원

담당하고, 정통부는 정보통신분야 산학연 협력, 인력의 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 관련 기술발전과 우수 산업연구 인력 양성 및 산학 연관 협동 활성

화 등 사업을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효율,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3

개 부처 및 교육부의 협력·조정을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9) 취약계층의 사회복지를 위한 복지부와 노동부의 업무 조정 법령

필요

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노동부는 고용촉진의 관점에서 실직자 장

애인, 노인, 여성 및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각각 실시하므로 두

부처가 중복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

어 사회 복지와 고용은 더욱 접근하여 양 부처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 조정이 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10)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복지부와 노동부의 협력을 위한 법령 정비

복지부에서는 정상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부는 차별

금지 등 기본적 지원만 있으면 일반 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 중 전 생애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관

심과 배려를 해야 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양 부처간 협력이 가능한 법령정

비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어문정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부의 기능 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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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의 정보통신 산업 및 인력

육성정책의 중복,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화 추진 및 공무원 정

보화교육의 중복,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업무에 대한 문화부와 국무총리실청소

년 보호위원회의 중복업무 등에 대하여 부처간 협력·조정을 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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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국가

의 번영과 발전은 물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 개인의 능력을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발전은 스스로의 마음과 정신,

지식과 기술을 갈고 닦음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 때, 개인은 한 사

람의 경제주체로서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

며, 이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한다. 먼저,

국가 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우선 순위를 알아 본 후,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인적자원개발

은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을 의미한다.

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학습과 훈련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최근

G8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다(평생학습에 관한 쾰런헌장, 1999). 쾰런헌장은

사회가 점차 지식기반화하고 있으며, 변화가 빨라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는 환

경여건에 대응하여 국가가 당면한 과제는 국민의 지식, 기술과 능력을 키우

는 학습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지적으로 뛰어나거

나 경제적으로 우월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동등한 학습기회가 주어져야 하

며, 기초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쾰런헌장은 또한 국가

는 인력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평생학

습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자질 향상과 원격교육 확충 등 교육체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은 사회경제적 발

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의의도 크다는 인식

이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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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도 정치·행정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부총리급으로 설치

하여 국가 경영에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내의 인적

자원개발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설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직제와 기구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9차에 걸친 KRIVET

HRD 정책포럼, 한국교육행정학회의 2000년 연차대회 학술발표 등). 이를 지

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역(지방) 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황인정, 지

역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과제, 2001; 정태용,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방안, 2001; 최재송, 지역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력방안, 2001; 김태기, 지역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개선방향, 2001).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관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투자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Schultz(1961)의 연구 이래 학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이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발 이론과 같은 주

장도 있다(Bowles & Gintis, 1976). 이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학문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인 구명

과 다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범세계적

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쟁적인 미래 사회에서 살아 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식의 미래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부모들은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무한한 욕구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

모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녀들을 최대한 많이 교육시키고자 한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

준의 대학 진학률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 수준

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대변해 주고 있다. 적어도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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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

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 대학 진학에

집중되고 있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물론 모든 성

인들에 대한 평생교육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낙후된 지역의 인력개발

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국가 수준에

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현실성 있는 투자정책을 탐

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우선 순위

쾰런 헌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대체로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국가와 사회의 입

장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의 우선 순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정치적으로 각 정당들은 자신들이 대변

하고자 하는 사회계층이 있으며, 이 사회계층들은 정당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형평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있다.

전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전공하는 학문영역의 성격상 입장을 달리 하는 경

우가 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투자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시장경제체제

의 강화와 선택을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박명호, 2000). 사

회학자들 가운데에는 사회통합을 위해 형평성이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병훈, 2000; 김유배, 2000). 그리고 교육학자들은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떤 것이 교육의 본질을 더 잘 살릴 수 있는지 고민하며, 이 두

입장을 초월하여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한다(강인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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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양한 입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시

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러한 우선 순위는 개

인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그 순서가 다르게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먼

저 이 글에서 정한 우선 순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오(1999)는 1990년대 초 OECD가 실시한 국가간 해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흐름을 조사·연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은 우수한 인력과 결합되어야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모여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FDI 자본은 95%가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단지 5%만

이 개도국에 투자되며, 그 비중은 줄어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논리를 따르면, 한국경제는 선진국들의 자본의 흐름과 반대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즉, 한국은 선진국에 투자한 것보다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오늘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하나의 이

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수한 인력이 있는 곳의 R&D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비용의 감소에 더 많이 투자한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을 값싼 노동력이

있는 개도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고급 인력이 있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에 고급 인력과 R&D 기

능이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어야만 외국의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의 하나인 교통량의 변화 추이와 관련된 것으로

서, 최근 미국 시민들의 통근패턴에 관한 연구결과는 1980년과 1990년 사이

에 주요 도시간의 통근이 주요 도시와 가까운 근교간의 통근에 비해 2배의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지식근로자의 활동이 주요 도시간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핵심 도시와 관련

도시의 연계는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도시 내 및 도시간 교통의 흐

름을 재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내 및 국가간 자본의 이동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우수한 인력이 있

- 94 -



는 곳으로 자본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인력의 이동이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김태완, 1999).

셋째,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의 규모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 담세율은 현재 22% 정도로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과 비

슷한 수준이지만 경제 총량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규모도 크지

않다. 현재 정부예산의 1/ 4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GNP 또는

GDP 대비 5%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체로 오랜 사회주의적 전통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유럽

국가들의 국민담세율은 최소한 30%를 넘어서고, 50% 내외인 국가도 있다.

담세율을 1-2%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국가와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나 보장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

부담은 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

한 배려가 쉽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적인 배려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도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와 구조

에 맞지 않는다. 국가재정경제의 운용에서 자본주의식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 논리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 나라는 월급생활자 가운데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을 비교해서 나오는 차이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다. 평등사

회(egalitarian society)라고 할 수 있는 일본보다 더 적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사회의 불평등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획일적인 평등의식 또는 사회 평등에 대한

요구나 기대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도한 평등의식이

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성화학

교의 출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정부는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평등성이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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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정책상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효율성을 더 강조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 투

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의 우선 순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모든 사람이 동등하

게 교육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특히, 정보·통신 등의 혜택이 취약계층은 물론 낙후지역에까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투자하며, 둘째, 부가가치가 높은 R&D 투자와 우수 인력을 양

성·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자하며, 셋째, 사회통합을 위해 취약계층과

낙후지역의 인력과 그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투자하며, 넷째, 사회 중간계층

에 투자하는 순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모든 사람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정보·통신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

시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

리 사회만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전통 역사·문화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하고 구축하는 일 등에 투자한다. 정보화 기반시설과 데이터베이스 등은 인

재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물론 낙후지역

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교육

을 받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투자

하는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문에 우선 투자한다. 인적자원개발에서 부

가가치가 높은 것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 또는 유치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우

수한 인력을 양성·유치·유지하기 위해 우수 인력이 배출되고 작업하는 환

경을 구성하는 R&D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IT, BT등 전략

기술분야 예비인재인 석·박사 학생을 양성하는 일이다. 이공계 기술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 양성보다 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수한 해외 인력

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개방된 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사회에는 경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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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인과 계

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

회전체의 통합과 조화를 이루게 해 준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그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사회가 양극

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균형 잡힌 하

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 즉, 장애인, 저소득자, 저학력자, 비진학 청소년, 여성, 중

고령자 등과 지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한다. 사회경제

적 발전으로 인해 형성되는 어두운 부분 즉, 사회적인 소외집단을 줄이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사회(no people left behind) 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넷째,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중간계층에 대해 투자한다.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크게 보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개

인이 일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동시에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기본적인 기반시설과 같은 환경은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우수한 인

력과 취약계층 및 낙후지역의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직접 투자함은

물론, 그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환경이 좋아지도록 투자하며, 사회 중간계층

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춘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투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투자는 보조금 형태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므

로 WTO의 보조금 금지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에

는 "인력개발", "기술개발", "낙후지역개발"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허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투자도 인력개발, 기술개발 및 낙후지역개발에 한정

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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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

사회의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교육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특히, 정보·통신 등의 혜택이 취약계층은 물

론 낙후지역에까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투자한다. 즉, 정보·통신 등을 포

함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과 우리 사회만이 개발할 수 있

는 전통 역사·문화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일 등에 투자한

다. 정보화 기반시설과 데이터베이스 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

야 한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 역사·문화적인 데이터베이

스를 개발하는 일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러한 고

유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나.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

산업분야별 기술개발을 위한 R&D 상태와 수준은 우수 인력의 수준과 확

보의 정도에 직결되어 있다.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나 개인의

R&D 자체에 대한 투자와 R&D에 관련되는 우수 인력의 개발에 대한 투자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술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R&D 부문 우선 투자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는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일

반적인 경향이다. 대체로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투자는 산업사회는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정부의 투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투자는 우수한 인적자원개발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양성·유지하기 위해서도 R&D에 대한 투자

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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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R&D에 대한 투자

World Bank(1999)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소득 수준의 격차보다도

R&D 투자로 산정한 지식 창출능력의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지식은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달리 투입에 따른 수확이

체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창출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세계적인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표Ⅵ-1> 우리 나라 지식 관련 지표의 상대지수(선진 5개국 평균=100)

투입

지수

유량지수 저량지수
평균

R&D투자 교육지출 사내훈련 연구원비중 대졸자비중

11.7 101.6 83.5 65.4 83.3 90.2

성과

지수

산출지수 영향지수
평균

특허출원 논문발표 성장기여도 기술산업비중 기술료 수령

54.9 3.4 23.9 57.0 11.1 30.0

과정

지수

인프라지수 활용지수

평균
컴퓨터 호스트 지원인력 교수 수 상업화

대학

R&D
취업률

45.8 14.7 28.8 34.6 74.1 62.6 60.7 45.9

자료 : 좌승희(2001).

<표Ⅵ-1>은 선진 5개국 평균을 100으로 보고 계산한 우리 나라 지식 관련

지표의 상대지수이다. 우리 나라의 지식투입지수는 평균 90.2이고, 지식과정

지수는 45.9, 지식성과지수는 30.0으로 나타나 지식창출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입 평균이 90%인데, 성과 평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0.0%가 나온 것은 투입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다. 투입의 내용을

보면, 교육지출은 101.6%로 선진국과 차이가 없으나 R&D투자가 매우 낮고,

연구원 비중도 낮은 편이다. 성과면에서 보면, 논문발표(3.4%)와 기술료 수령

(11.1%)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과정면에서 보면 인프라지수에서 호스

트(14.7%)와 지원인력(28.8%) 등이 매우 낮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R&D

투자의 부족과 이로 인한 기술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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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R&D 투자라 할 수 있다. 박명

호(2000)도 기술개발을 위한 R&D 에 대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하였

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은 R&D 에 대한 재정지출을 먼저

줄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경제시대에도 물론 그러하지만 지식경제시

대에는 특히, R&D 에 대한 투자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나) 6대 전략 기술분야(IT, BT, N T, ST, CT, ET)와 e-biz 등 특수한 부

문의 R&D에 대한 투자

우리 경제가 1960년대 이후 압축성장과정을 통해 효력을 본 것은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인력수요적 접근방법(manpower approach)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분야의 인력공급 노력이 효과를 본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대에서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

력의 공급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제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고급 기술인

력의 공급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지식정보시대는 인력수요적 접근방법(manpower approach)을 하기

보다 사회수요적인 접근방법(social demand approach)을 하는 것이 우리 경

제 수준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부터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즉, 과학기

술 분야 등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필요한 소수의 정예 인력을 위

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이어서 과학기술을 응용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기계를 만드는 분야에도 우선 투자해야 한다(박명호, 2000).

그러므로 특히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분야별 고급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일,

예를 들면, 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6대 전략분야(IT, BT, NT, ST, CT,

ET)와 e-biz 등 특수한 부문에 대해서는 인력수요적 접근방법(manpower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

회,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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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2> 전공별·학력별 산업기술인력 초과공급 전망(1999∼2003년)

(단위: 천명)

구 분 전문대졸 학 사 석 사 박 사 계

이 학 1.6 14.5 4.0 1.6 21.7

공

학

기계·조선·항공 6.8 0.7 1.1 -0.2 8.5

전기·전자·통신 18.9 -2.1 -1.2 -0.4 15.3

금속·재료 0.5 2.3 0.6 -0.01 3.4

화학·섬유 0.9 0.9 -0.1 -0.03 1.6

식품·유전 -0.4 0.8 0.4 0.1 0.9

에너지·자원 0.03 0.4 -0.02 -0.01 0.4

기타 공학 13.3 12.3 6.1 0.7 32.4

소 계 40.0 15.4 6.9 0.1 62.4

계 41.6 29.9 10.8 1.7 84.1

자료: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 대책 , 1998. 11.

주: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기준. (-)는 초과수요임.

<표Ⅵ-2>를 보면, 기계·조선·항공, 전기·전자·통신, 금속·재료, 화

학·섬유, 그리고 에너지·자원분야에는 가까운 장래에 석·박사 학생들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석은 시계열적으로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경향을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반영하여 이들 분야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부문의 기술이 모두 중요하

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은 기계와 로봇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공계열 인력이 부족하면 이공계열 석·박사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

비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재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미

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 수준도 앞서 있지만, 미국의 대학이 석·박사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은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 중의 하나

가 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고급 인력에

대한 매우 집중적인 투자를 하든지, 유능한 인력을 비싼 값을 주고 수입해야

한다.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볼 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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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력을 유능하게 키우든지, 아니면 외국의 유능한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도 이들 인력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

기 위해서는 우수한 국내외 인력을 물심양면에서 우대해 주는 풍토를 마련

해야 한다. 미래사회에는 숙련 인력의 국경간, 기업간 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능력 있는 기업과 우수 인력이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사회적 수용체제를 갖추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을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다양한

규제도 과감하게 철폐하여 교육의 내용과 질을 차별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야 한다(박명호, 2000).

우리 경제는 그 동안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술 도입과 개발에 의한 성장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을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이용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

러나 이러한 이점은 중국 등 더 값싼 노동력을 가진 국가에 양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일본과 같은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값싼 노

동력의 이점마저 중국, 동남아국가 등에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

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다시 값싼 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기대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기술력 향상에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일본은 200여 개의 핵

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보

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행히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뿐, 우리 경

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동남

아의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면서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장차 우

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은 기술 개발과 인적자원개발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지식경제시대에는 기계에 대한 투자와 인간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다.

기계에 대한 투자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에 투자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

한 투자는 인적자원의 개발,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간의 지식과 기술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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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투자하는 것이다. 스마트한 기계를 개발·생산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이다.

정기오(1999)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수출 산업인 제조업 인력 확보와 기술 수입의 대체를 위한

국내 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에 치중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제조업, 이공계 인력 양성에 맞추어져 왔다고 하였다. 최근 제조업

분야의 단순 노동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석·박사 등 다수의 최고급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 생산체제

운영과 개발 기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실업교육은

의미가 약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최근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나 고용 구조는 유통, 금융, 정부 등

공공서비스, 가계 서비스, 기업 서비스 등 서비스부문이 3분의 2 이상을 차

지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봉건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성의 결여가 그 원인이며, 따라서 학교

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성과 판단력에 기초한 합리주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봉건적 인습과 불합리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기술인력에 사로잡힌 맹목적인 인력정책에서 벗어

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정기오의 주장에 공감하며, 고등학교 수준에

서의 실업교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리

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 특히, 이공계 출신으로 제조업에 종사할 인력의

필요를 예상하여 대학정원을 조정했던 종래의 인력수요 접근방식(manpower

or social needs approach)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실효성이 약한 정책으로 생

각한다.

그러나 고급 기술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고급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저변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제조업 중심, 이공계

중심적인 사고와 정책이 계속 유효하다고 본다. 만약 이러한 이공계 중심적

인 정책을 포기할 경우,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은 여지없이 허물어

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자연스런 추세이기 때

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을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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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서비스부문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

이공계 중심적인 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

전체 R&D와 6대 전략 기술분야(IT, BT, NT, ST, CT, ET)와 e-biz 등 특수

한 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직접 투자와 더불어 여기에 종사하

는 고급 인력을 양성·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접 투자한다. 여기서, 외국

인 고급 인력의 유치가 중요하며, 외국인 석·박사 학생의 유치도 중요하다.

우리는 국내 인력만으로 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선

진국은 대체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우수 인력을 받아 들여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고급 인력은 내국인과 같은, 또는 더 나은 대우를 해

서 유치하고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전략기술분야의 외국인

석·박사학생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은 외국인 인력을 매우 잘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OECD(2000)는 미국의 신경제가 성공할 수 있

었던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 바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술 인

력 유입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초창기부터 국민국가 중심이 아닌 이민국

가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도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우수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통령자문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위원회보고서(2001)는 해외 인재 풀

(pool) 관리 및 유치를 위한 지원 등 내국인 인력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을 제시하고 있다. 겉으로는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해외 인재풀 관

리와 같은 근대화 시대에 성립된 국민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GNP 개념보다 GDP 개념이 더 유용하고 적합한 시대에 GNP

적 사고를 하는 것은 세계화와 맞지 않는다. 세계화란 근대화 시대에 성립되

어진 국민국가 중심의 완결적인 사회구조가 허물어지고, 그 외연이 확대되어

전지구적 차원의 단일한 사회체제로 통합되어지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이병

훈, 2000). 그러므로 해외 인재 풀 관리와 같은 내국인 중심의 인력개발정책

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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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과 낙후지역의 인력에 대한

투자

국가의 노동정책은 대체로 사회의 취약계층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정

책과 맥을 같이 하며, 노동자를 위한 인적자원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

한다. 김유배(2000)는 인적자원개발의 의의를 첫째, 인적자원개발은 자립적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은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즉, 평생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지식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

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분배적 정의를 추구한다.

셋째, 국가발전을 위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과제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공평한 훈련 기회와 소득을 보장하는 두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

숙련·다기능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고,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 는 모든 국민의 기본

적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의 기반 위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복

지정책이다. 국민의 일할 권리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개발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즉,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가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다. World Bank(1999)는 인적

자원개발의 중요한 의의를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제고 외에 국가간·계층간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생산적 복지철학의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은 첫째, 지식기

반경제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

제 를 구축하고, 둘째,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직

업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김유배,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HRD 전략, 2000).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생산적 복지와

낙후지역의 환경개선과 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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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별 실업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사회통합을

위해서 저기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저학력자, 비진학 청소년, 여성, 중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지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의 확충은 경제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유력한 방안이다(강무섭, 청소

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HRD 전략, 2000; 김 구, 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

용안정을 위한 HRD 전략, 2000; 오길승,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HRD 전

략, 2000; 황진수, 중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HRD 전략, 2000).

라. 사회의 중간계층 인력에 대한 투자

박명호(2000)는 투자의 우선 순위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효

율성과 형평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효율성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교육의 목표를 세계화 속

에서 수월성의 추구로 하고, 이에 부응하는 우수 인력의 양성에 보다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평성의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다른 사회적 유인체

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경제적 소수 정예 집단에서 배제된

다수에게는 자기의 문화적·정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가올 사회의 인적자본개발의 방향은 소수의 생산성 높은

집단과 다수의 문화적 정신적 생활 토대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는 것이다. 사회중간계층인 다수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교육기관과 학원 등

을 이용하여 인력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사

후 세금 감면과 같은 방식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개인과 기업

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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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개인

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유배(2000)는 기업이나 국민 개개인은 정부가 제시하는 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Cyber 훈련, 훈련바우처제도, 교육훈련비 대부, 수강장려

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정책은 사실상 정부 주도적이며 직접적인 투자 정책이므로 우수 인력의 개

발과 취약계층과 낙후지역의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을 유도하는 사전 투자제도와 함께 현재 학교교육비에

대해 년말 소득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사후 투자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다수의 국민이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학원교육 등에 지

출한 비용에 대해, 또한 기업이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

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가능하면 정부가 인

적자원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이 먼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학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직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한 금액에 대해 사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대통령자문 국가인적자

원개발 정책위원회(2001)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형식적인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보다 더 먼저 시행해야 할 제도

는 소속사원을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연말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어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노력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도입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우

수기업 인증장을 주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가 더 있을 것이다.

이 선(1999)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시장기능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인적자원개발을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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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 판단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범사회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훈련시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하부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사설학원과 기업의 사내훈련원 등 민간교육훈련기관의

평생교육 기여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는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하므

로 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민간교육훈련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할 여지가 크

기 때문에 민간훈련기관의 역할을 높여 나가서 민간 주도적인 교육훈련시장

을 육성하여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정기오(1999)는 해방 이후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한 건설과

가전/ 전자 부문의 인력은 학교 밖의 학원, 전문잡지, 기술자격시험 등을 통

한 개인 스스로의 독자적인 학습으로 양성되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건설과 가전/ 전자 부분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였

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맹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간접적

으로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여기서, 그는 특히,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과, 이들 교육의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를 통해 문자를 해득한 국민이 개인의 흥

미와 산업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많은 출판물과 학원과 같은 학교

밖의 교육기관들이 이를 도움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이 양성되었

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의 입장은 한결같이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원과 같

은 학교 밖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고 이

끌고 가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재정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개별화, 유연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경직적인 계획과 규제로서는 교육훈련

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는 것보다는 개인과 기업이

먼저 돈을 쓰도록 하고, 사후에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할 의지가 있다면 입시학원이 아닌, 기술학원은 물

론 방송, 언론 등 사회기관이나 백화점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교육이

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 세금감면

의 혜택을 주어 그 노력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민의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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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계층은 자신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은 학원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

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업이 지불한 인적자원개발비용

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학교

교육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만 확대·적용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자원개발을 위

해 학원 등을 통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감면해 주어야 할 세금의 규모가 클

경우, 일차적으로 상한선을 두어 제한하다 상한선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학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해 주지 못하면서 학원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저소득계층 자녀의

영어와 컴퓨터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

계는 반대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입시학

원을 제외한 다양한 종류의 학원이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학원교육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1996년 OECD 교육전

문가들의 한국의 교육개혁 평가시 주문한 내용 중에 정부가 학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었다. 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학원 이용

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학원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방법은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인력의 개발과 사회 취약계

층과 낙후지역의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동시에 사

용하고, 사회 중간계층의 모든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과 법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간접 투자방식을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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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최근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제기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핵심 사업이 되고 있다. 즉, 인적자원

개발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

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인적자원 양성 활동 및 양성된 인

적자원의 배치·활용 활동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체제를 총칭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 및 자아실현에 초점

을 두는 입장과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가 전체에 요구되는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는 입장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의 문제가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게 된 이유는 그것

이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효율

성과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인적자원개발은 정

보의 불안정성이나 자본 조달구조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인적

자원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강하게 작용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생애능력의

개발이 중요성, 특히,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분야 인력

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계획과 전략분야의 인력 양성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는 지식과 정보를 주축으로 하는 월드와이드 웨어(world-

wide ware)의 확대와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표준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체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는 산업사회

가 요구하는 상황 적응적 기능인력 양성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적

합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넷째는 지

식·정보 격차(knowledge gap, digital divide)의 심화에 따라 사회적 통합

및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소외계층의 인력개발을 통해 자립 기반 및 생산적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섯째는 산업의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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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여섯째는 노동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자

원 관리의 필요성, 즉, 현재 출산율의 꾸준한 감소와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생애 주기(life cycle)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양성·배치·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과제들이 몇몇 기관이나 일부 개인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관점의 지평을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행정체제의 구축, 교원개발체제의 구축,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국가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의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구축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

책 추진체제를 중앙정부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앙정

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행정조직 및 부처간 관계를 지역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및 지방인적자원개발정

책 추진체제를 살펴보았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성 관리,

교육 내용, 자원 차원에서 교원교육 평가인증기구의 설치 및 시행 강화, 교원

자격검정의 강화,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의 제정, 수습기간 설정으로‘현장

적응교육’실시, 자율연수를 통한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수행 중심의 연수체

제로의 개편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위해서는 부처

내의 공식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과 협력(제1 준거),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NHRD 정책이 부처별로 다소 중복되어 추진되는 경우

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처간 업무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제2 준거),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 이후에 NHRD 정책 관련 부

처들의 NHRD 관련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있는지(제3 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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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4개 영역, 즉, ①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②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③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④ 취

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과제로는 정부 부

처 홈페이지 활성, NHRD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홍보, NHRD 관련

정보의 공유, 정부 조직의 개편과 기능 재조정, NHRD 정책의 주기적 평가,

민간 부문의 자율성 극대화가 제시되었다.

넷째,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에서는 국가인적

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체계, 법령 검토 및 정비의 기본원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교육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로는 교육기본법의 과

제(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조항 규정, 초·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문제),

초·중등교육법의 과제(다양한 학교체제의 법제화, 교육과정에 직업기초능력

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교과서 국정, 검·인정제도의 개선, 학교

통폐합정책의 쟁점과 과제), 고등교육법의 과제, 평생교육·훈련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기술훈련 학원 관련 법령의 검토와 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종

합적 대책의 법령 정비,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고용평등법제 개정, 정부

부처간의 역할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재원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우선 순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과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투자,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기술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R&D 부문 우선 투자,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통합을 위

한 취약계층과 낙후지역의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의 중간계층 인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법에 대

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개인과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정부는 대체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개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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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검토되었다.

이상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들은 각

각의 소주제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주제는 독립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만큼 막중한 과제

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

제들이 산적해 있음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의 총 역량을 동원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선하여 인력

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적자

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는 교육부문뿐만 아니라 인간개

발에 관련된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유지, 관리하는

방안 등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인간개발을 위한 교

육은 미시적, 거시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훈련교

육에 대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적자

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중앙정

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해당 부처간 갈등을 조종하는 역할에 대

한 권한 강화와 이들간의 연계고리 강화를 위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과 동

시에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

러 국가인적자원개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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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Chul Kim

Jae-Woong Kim

Tae-Wan Kim

Jong-Hee Rho

Je-Sang Jeon

Recently the government came up with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NHRD)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NHRD as an essential project. Because the efficient training and use

of the NHR upgrade the quality of lif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is to say, it is the NHRD that can develop human potentiality and ability

throughout the social system .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the social infra

system that would play a role in the training, placement and use of the

NHR in the future for its efficient operation . Until now, studies on the

NHRD have been limited to specific scholars or organizations. More

profound researches and studies have to be prevailed for improving the

NHRD. In this paper, in order to clear the way of developing human

resources, we have taken five issues: 1)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 127 -



administration system, 2) the establishment of teacher training system, 3)

the adjustment and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4)

the investig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NHRD and 5) the

investment and the financial resource for the NHRD.

First, we study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respectively. Nationally, we

study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truct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ly, do we focus on the inter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one. In

addition, we went over the dr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NHRD

policy.

Second, in order to establish the teacher training system, considering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eachers and their human resource, we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teacher evaluation system, the enforcement of the

teacher's licence test, the enactment of standard curriculum for the teacher

training, practice education enforcement as institu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and the change of the performance-oriented research study.

Third, through the adjustment and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can make the best use of the NHRD policy.

Overlapped policies must be adjusted to one organization and, if

necessary, intense cooper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s also ought to be

made. On the basis of this adjustment and cooperation, we study four

fields : 1) connecting job training to related work, 2) train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supporting R&D in national strategic field, 3)

developing woman resources and their application on the field . 4)

developing vulnerable youths and physically challenged peoplen To achieve

these purposes, our research shows that the government need to make a use

of internet, publicize the importance of the NHRD, share the information

of the NHR with people, reorganize the government, revaluate the NHRD

policy regularly, and maximize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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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we investigat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NHRD and

propose some solutions. We study the Education Basic Law (the

legislation of basic articles about job education, the problem of religion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the enactment of various school systems, government

designed textbook, controversial point and assignment of the merger and

abolition of the schools), the Higher Education law, the Life-long

Education and Training Law and so on .

Last, we study the necessary investment and the financial resource for

the NHRD, the priority and the method for the investment. The priority

of the investment is to finance basic social utilities and database on

information society, higher quality human resources, and the undeveloped

areas and lower class for the purpose of unifying the society . In addition,

there are two methods in the NHRD for the government. One is to invest

directly and the other is to compensate private sector investment which

needs to examined seriously.

For Infra construction for the NHRD, we have studied five fields,

analysed the situation, and produced the alternatives. However, these

tasks too serious to be reached independently further . Anyway there are

enough reasons the government must invest the manpower and human

resources to develop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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